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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 2025. 6.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역형열병합발전”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역지역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는 공급 혹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이란 열병합 발전시스템이 단지 내에 설치되

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세대내에 공급하고, 전력생산 과정에

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일부를 담

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3.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

하는 공간에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4.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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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

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

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5. “일괄소등스위치”란 세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조명등(단, 센서

등, 세대비상등은 제외할 수 있다)을 한 번의 조작으로 소등하도록

제작된 스위치를 말한다.

6. “에너지요구량”이란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표준

설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7. “에너지소요량”이란 에너지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난

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부문의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8. “1차에너지”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

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한다.

9.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란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에 전

력생산 및 연료의 운송 등에서 손실되는 손실분을 고려한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곱한 에너지량을 말한다.

10. “총 에너지 절감률”이란 평가기준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

요량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에 대한 절

감률로 평가한다.

1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이란 친환경 주택의 총 에너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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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계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

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12.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란 제7조제1항제1호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친환경주택 평가”란 제7조제1항제2호과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의

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4. “평가기준주택”이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시 총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의 비교 대상주택으로 별표 6과 같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가진 주택을 말한다.

15. “평가대상주택”이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한 도서에 따라 평가되는 주택을 말한다.

1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ㆍ화장실ㆍ현관

을 포함한다)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

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ㆍ

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17. “창면적비”란 세대 내 전용부위에 설치되는 창의 면적을 천장과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용부위의 모든 벽과 창호의 면적을 합한 값으

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

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1항의 주

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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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친환경주택을 구성하는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

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2. 고효율 설비기술

고효율열원설비, 최적 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

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기술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

용하여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는 기술

4. 외부환경 조성기술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의 활용, 빗물의 순환 등 건물외부의 생태적 순환기능

의 확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5.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LED 조명,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연계기술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제5조 삭제

   제2장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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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계방향)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1. 토지의 원형 보존 : 토지의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

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2. 개발밀도 : 기존의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

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3. 생태기능 확보 : 토양기능,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

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

능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4. 일사ㆍ일조 활용 : 주거단지 내의 모든 건물은 난방, 조명부하 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고, 세대에서의 연속일조를 최

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주동배치 :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효율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

지 않도록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 : 바람길은 단지 내의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해 조성하며, 단지 전체에 통풍이 잘 되도록 주동을 배치한다.

7.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의 개선 : 미기후(微氣

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단지 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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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온ㆍ습도를 유지하거나 생태녹지의 조

성으로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법 등을 도입하여 단지가 건강

하게 숨쉴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폐기물의 재활용 :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

여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 또는 감량화하거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9. 빗물의 재활용 : 빗물이용은 개발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을 건전화하

고 빗물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에서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한다.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

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10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나. 벽체 등 단열 :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2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다. 열원설비 : 개별난방 주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

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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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

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

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할 것.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

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

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鋼材門) : 거실내의 방화문과 세대현관문

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3

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鋼材門)의 단열성능 기준

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마. 창면적비 :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바. 발코니외측창 단열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

류율은 2.4W/㎡K 이하일 것

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할 것.

아. 조명밀도 :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

면적으로 나눈 값은 6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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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

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50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차.「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

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건축부문

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

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계부문

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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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

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

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

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

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사.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

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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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자재의 사용) 주택 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환경표지(마

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

은 제품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친환경 주택 세대 내에는 과

거에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하는 난방, 급탕, 전력 사용량 등의 에너

지사용량과 사용금액정보를 거주자가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0조(건물녹화) 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건물의 옥상이나 벽면을

녹화하여 생태기능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제11조(신ᆞ재생에너지의 설치) 단지 내에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

료전지 및 지열시스템 설치를 권장한다.

   제3장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및 평가기준

제12조(친환경주택 성능)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대상단지의 단

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산정하며, 제14조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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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가항목) 친환경주택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난방부문의 평가항목은 외기에 직ㆍ간접으로 면한 벽, 지붕, 바닥,

창호 등 외피의 단열성능, 창호의 일사 취득, 난방기기의 효율 및 용

량 등을 포함한다.

2. 냉방부문의 평가항목은 냉방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

3. 급탕부문의 평가항목은 급탕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

4. 조명부문의 평가항목은 조명기구의 용량, 종류 등을 포함한다.

5. 환기부문의 평가항목은 환기장치의 팬동력, 팬효율, 외기도입 풍량

등을 포함한다.

6. 신ㆍ재생에너지부문의 평가항목은 태양열, 태양광 및 지열시스템

등의 용량 및 효율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 친환경주택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조건 평가를 위

한 기본평면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시된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에는 비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열관류율을 계산할 때의 바

닥, 지붕 면적은 안목치수(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

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를 기준으로 하고, 벽체 면적은 안목치수(면

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에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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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두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주택의 단위면적당 1

차 에너지 소요량은 별표 6의 기준값에 지역별 계수값을 곱하여 산

출한다.

4.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총 에너지 절감률과 단위면적

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단지단위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주택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로 평가

한다.

② 제13조 평가항목에 대한 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

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① 친환경주택 성능을 평가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

성능 계획서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과 비교하여 에너지절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를 재작

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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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의 경우 2. 평가결과

2. 제2항에 따른 별지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경

우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부터 9. 신·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제16조(물성정보의 이용) 친환경주택 평가 및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재

료의 열전도율, 창 및 문의 열관류율, 표면 열전달 저항, 중공층의 열

저항 값 등의 제반 데이터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서

정한 값을 사용한다. 다만, 이 기준보다 성능이 우수한 값을 사용할 경

우에는 공인기관(KOLAS 인증마크의 표시 등)의 시험성적서를 제출

해야 한다.

제17조(평가서 제출 및 판정)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성

능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각 항목별 적용여부 및 결

과의 타당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만, 증빙자료가 제

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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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별표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에너지지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장 친환경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18조(사업계획의 승인) 이 고시의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

인권자는 주택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첨부된 친환경주택 증빙자료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ㆍ확인하고, 제7조

의 친환경주택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

야 한다.

제19조(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본 고시의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구성요소 이외의 타 시설물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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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산정 시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다.

제20조(이행여부의 확인) ① 감리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

설기준을 예정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법 제29조

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이행여부 확인결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

설기준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시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맞추어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기준) ① 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은 총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

음 각 호에 따른다.

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8의 기준

2.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9의 기준

② 제1항 외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성능별 지원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지원내용의 신청 등) 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 따라 각종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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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도 허가변경 등을 통하여 각종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지원의 신청은 사업주체가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

의 성능수준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규제사무) : 2025.1.1.

2. 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규제사무) : 2025.1.1.

3. 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

(규제사무) : 2025.1.1.

    부칙  <제2025-313호,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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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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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창)

지 역
부 위

평균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창
(발코니 내측 창호 포함)

외기에
직접면함

0.90 이하 0.9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외기에
간접면함

1.20 이하 1.50 이하 1.70 이하 1.70 이하

[별표 2]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벽체 등)

지 역
부 위

평균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면함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외기에
간접면함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35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면함 0.15 이하 0.18 이하 0.25 이하

외기에
간접면함 0.21 이하 0.26 이하 0.35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면함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9 이하

외기에
간접면함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41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이하

[별표 3]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

지 역
부 위

평균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세대 현관문
외기에 직접면함 1.4

외기에 간접면함 1.6

거실 내 방화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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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친환경주택의 창면적비 기준

기준
Bay 수 1 2 3 4 5

창면적비 20%이하 25%이하 31%이하 38%이하 45%이하

기타 창면적비[%] = (0.0689×Bay 수 + 0.1044)×100 계산값 이하

단,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복층형 및 3면개방형 등 특이평면은 실제 창 면적비를 계산하여 입력

[별표 5] 지역별 시도분류

지역구분 해당지역

중부1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2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
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
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남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
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제주 제주도 전역

[별표 6] 평가기준 주택의 1차에너지 소요량(설계 조건) 및 지역별 계수

구분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냉방설비 미적용 1.1 1 0.9 0.8

냉방설비 적용 1.2 1.1 1 0.9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320 kWh/㎡을 기준으로 지역별 계수값을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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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요소 반영

구분 항목 기준 배점

신재생
부문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1%당 1점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1%당 1점

급탕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2.5%당 1점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전체조명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2.7%당 1점

에너지
절약
요소

외단열공법채택

외벽 및 지붕의
외단열시공비율

(외벽의 창면적비가 50%
미만일경우에 한함)

30%이상 50%미만 3점

50%이상 70%미만 5점

70%이상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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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1. 적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 및 별지1호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2. 적용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에너지절감률 2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3. 제출서류

전문기관 등이 검토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서(에너지절감률 표기) 또는 제로에너

지건축물 인증서

4. 계산방법

에너지절감률이 20% 초과인 경우 지역별로 이하의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단위면적당 

가산비(원/m2)에 해당 세대의 전용면적을 곱하여 세대당 가산비를 산출한다.

* 에너지절감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 에너지절감률별 가산비가 없는 구간은 전단계의 가산비 차액을 단계별로 추가하여 적용함

* 이하의 가산비 기준은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임

* 층수 =단지내세대총전용면적 
동별세대총전용면적 ×동별층수

<표 1>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중부1 지역)

단위 : 원/㎡

에너지
절감률[%]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20 0

21 1,188

22 2,376

23 3,564

24 4,752

25 5,940

26 7,127

27 8,315

28 9,503

29 10,691

30 1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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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률[%]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31 13,067

32 14,255

33 15,443

34 16,631

35 17,819

36 19,006

37 20,194

38 21,382

39 22,570

40 23,758

41 24,946

42 26,134

43 27,322

44 28,510

45 29,698

46 30,885

47 32,073

48 33,261

49 34,449

50 35,637

51 36,825

52 38,013

53 39,201

54 40,389

55 41,577

56 42,764

57 43,952

58 45,140

59 46,328

60 47,516

61 49,442

62 51,757

63 54,504

64 57,685

65 61,300

66 66,420

67 68,759

68 71,097

69 73,435 75,590

70 75,774 77,929 80,085

71 78,112 80,267 82,422

72 80,450 84,760 86,915

73 82,788 84,943 89,253 91,408

74 85,127 89,437 93,748 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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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률[%]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75 87,465 93,930 98,241 100,396

76 89,803 91,958 98,424 102,734 104,889

77 92,142 92,142 96,453 102,918 107,228 109,383

78 94,480 94,480 100,946 107,411 111,721 113,876

79 96,818 96,818 105,439 111,904 116,214 118,369

80 99,157 99,157 109,933 116,398 120,709 122,864

81 101,495 103,650 114,426

82 103,833 108,143 118,919

83 106,171 112,636 123,412

84 108,510 117,131 127,906

85 110,848 121,624 132,399

86 113,186 126,117 136,892

87 115,525 130,611 141,387

88 117,863 135,104 145,880

89 120,201 139,597 150,373

90 122,540 144,092 154,867

91 124,878

92 127,216

93 129,554

94 131,893

95 134,231

96 136,569

97 138,908

98 141,246

99 143,584

100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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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중부2 지역)

단위 : 원/㎡

에너지
절감률[%]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20 0

21 1,188

22 2,376

23 3,564

24 4,752

25 5,940

26 7,127

27 8,315

28 9,503

29 10,691

30 11,879

31 13,067

32 14,255

33 15,443

34 16,631

35 17,819

36 19,006

37 20,194

38 21,382

39 22,570

40 23,758

41 24,946

42 26,134

43 27,322

44 28,510

45 29,698

46 30,885

47 32,073

48 33,261

49 34,449

50 35,637

51 36,825

52 38,013

53 39,201

54 40,389

55 41,577

56 42,764

57 43,952

58 45,140

59 46,328

60 4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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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률[%]

5층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61 49,442

62 51,757

63 54,504

64 57,685

65 61,300

66 62,759

67 64,880

68 67,000

69 69,119

70 71,240

71 73,360 75,324

72 75,480 77,445 79,409

73 77,599 79,565 81,529 83,495

74 79,720 83,650 85,614 87,580

75 81,840 87,735 89,699 91,665

76 83,960 85,925 91,819 93,785 95,749

77 86,081 90,010 95,904 97,870 99,834

78 88,200 90,164 94,094 99,989 101,954 103,919

79 90,320 94,250 98,179 104,075 106,039 108,004

80 92,441 98,335 102,265 108,160 110,124 112,089

81 94,561 102,420 106,350

82 96,680 106,505 110,435

83 98,800 110,589 114,519

84 100,921 114,674 118,604

85 103,041 105,006 118,759 122,689

86 105,160 109,090 122,845 126,774

87 107,281 113,175 126,930 130,859

88 109,401 117,260 131,014 134,943

89 111,521 121,346 135,099 139,028

90 113,642 125,431 139,184 143,114

91 115,761

92 117,881

93 120,001

94 122,122

95 124,241

96 126,361

97 128,482

98 130,602

99 132,721

100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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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에너지절감률별 친환경주택 가산비 기준 (남부, 제주 지역)

단위 : 원/㎡

에너지
절감률[%]

5층 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20 0

21 827

22 1,653

23 2,481

24 3,308

25 4,134

26 4,961

27 5,787

28 6,615

29 7,442

30 8,269

31 9,095

32 9,922

33 10,750

34 11,576

35 12,403

36 13,229

37 14,056

38 14,884

39 15,711

40 16,537

41 17,364

42 18,190

43 19,018

44 19,845

45 20,671

46 21,498

47 22,325

48 23,153

49 23,979

50 24,806

51 25,632

52 26,459

53 27,287

54 28,113

55 28,940

56 29,767

57 30,593

58 31,421

59 3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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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률[%]

5층 이하 6∼10층 11∼15층 16∼20층 21∼25층 26∼30층 31층 이상

60 33,074

61 33,107

62 33,328

63 33,906

64 35,010

65 36,799

66 39,433

67 43,068

68 47,860

69 51,233

70 54,703

71 58,042

72 59,933

73 61,823

74 63,714

75 65,603

76 67,493 69,280

77 69,384 71,171 72,956

78 71,274 74,847 76,634

79 73,165 74,950 78,523 80,310

80 75,054 78,628 82,200 83,986

81 76,945 78,731

82 78,835 82,407

83 80,726 86,085

84 82,616 89,761

85 84,505 86,292 93,437

86 86,396 89,968 97,114

87 88,286 93,645 100,790

88 90,177 97,321 104,467

89 92,067 100,999 108,143

90 93,956 104,675 111,819

91 95,847

92 97,737 99,524

93 99,628 103,200

94 101,518 106,876

95 103,408 110,554

96 105,298 114,230

97 107,189 117,907

98 109,079 121,583

99 110,970 125,259

100 112,859 12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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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

1. 적용기준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기준(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

2. 적용대상

201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3. 제출서류

주택 사업계획승인서(사업계획승인일자 표기)

4. 계산방법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라 적용할 에너지절감률은 다음과 같고, 이하의 표에서 단위면적

당 가산비용을 결정한다.

세대당 가산비는 이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단위면적당 가산비(원/m2)에 해당 세대의 

전용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 사업계획승인 시점별 적용할 에너지절감률 기준

 - 2012.11.1. ~ 2015.3.30.  : 25%(60㎡이하), 30%(60㎡초과)를 적용

 - 2015.3.31. ~ 2017.12.14. : 30%(60㎡이하), 40%(60㎡초과)를 적용

 - 2017.12.15. ~ 2019.6.30. : 50%(60㎡이하), 55%(60㎡초과 70㎡이하), 
60%(70㎡초과)를 적용

 - 2019.7.1. ~ 2025.6.29 이후 : 60%를 적용

 - 2025.6.30. 이후 : 67%를 적용

   * 괄호 안 기준은 세대 전용면적 기준

 나. 사업계획승인 시점별(에너지절감률별) 단위면적당 가산비 기준

단위 : 원/㎡

절감률
지역

25% 30% 40% 50% 55% 60% 67%

중부1, 2 5,940 11,879 23,758 35,637 41,577 47,516 64,880

남부,제주 4,134 8,269 16,537 24,806 28,940 33,074 43,068

* 해당 기준은 간접비까지 포함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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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1. 일반사항 

가. 사업주체 및 설계자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인)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

비

설

계

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

소재지

전용면적[㎡] 총세대수
단지평균

전용면적[㎡]

세대수[호]

2. 평가 결과

구분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2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평가기준주택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평가대상주택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총 에너지 절감률

[%]

3. 의무사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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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 설치(다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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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1. 일반사항 

가. 사업주체 및 설계자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 축 물 명  칭 건축물 주소

건 축 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성    명 (인)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설

비

설

계

사

기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전 기

사무소명 전화번호

성    명 (인)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주    소

이메일 휴대폰번호

나. 건물정보

건축물소재지

세대전용면적[㎡] 총세대수

세대수[호]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구     분 구성내용 열관류율[W/㎡K]

외벽(외기직접면함)

외벽(외기간접면함)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직접면함)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간접면함)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직접면함)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간접면함)

창호(외기직접면함)

창호(외기간접면함)

3. 열원시스템 종류

□개별보일러(환경표지인증기준 적합)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

4. 고단열·고기밀 

구    분 열관류율[W/㎡K] 기밀성능(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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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외기직접면함)

현관문(외기간접면함)

세대내방화문

5. 창면적비

세 대 창면적비 기준[%] 평가대상주택 창면적비[%]

단위세대 형태별

6.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세 대 구 분 열관류율[W/㎡K]

단위세대 형태별 발코니외측창호별

7. 창의 기밀성능

세 대 구 분 기밀성능[등급]

단위세대 형태별 외기직접면한 창별

8. 조명밀도

세 대 구 분 조명밀도[W/㎡] 또는 전면 LED

단위세대 형태별 단위세대별 조명

9. 신․재생 에너지 설비

항 목 평 점 적용내용

난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냉방에너지 신재생 비율

급탕에너지 신재생 비율

조명에너지 신재생 비율

외단열 공법 채택

합계

10.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다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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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
1. 일반사항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건축물소재지

세대

전용면적[㎡]
총세대수

단지평균

전용면적[㎡]

세대수[호]

창면적비[%] 외벽평균열관류율 [W/m2K]

건축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기계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기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시 공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사업계획승인일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호

2. 확인사항

제7조제3항 (의무 사항)

구 분 설계내용 시공내용

가.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가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방습층 설치(다목)

나. 기계부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고효율 전동기(라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다. 전기부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조명설치 설치(다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라목)

제7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이행시 작성 불필요

구  분 설계내용 시공내용

가.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외벽(외기직접면함)

외벽(외기간접면함)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직접면함)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간접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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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직접면함)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간접면함)

창호(외기직접면함)

창호(외기간접면함)

나. 열원설비
개별보일러, 지역난방

구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

다. 고단열 고기밀

강제창호

현관문(외기직접면함)

현관문(외기간접면함)

세대내방화문

라. 창면적비 단위세대 형태별

마. 발코니외측

창호 단열
단위세대 형태별

바. 창의 기밀성능 단위세대 형태별

사.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  력

지  열

기  타

아. 선택사항

이행여부

난방에너지신재생 비율 평점 : 점

냉방에너지신재생 비율 평점 : 점

급탕에너지신재생 비율 평점 : 점

조명에너지신재생 비율 평점 : 점

외단열공법 채택 평점 : 점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이행시 작성 불필요

구분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2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평가기준주택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평가대상주택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총 에너지 절감률

[%]

본 건축물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감 리 자               (인)

사용검사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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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구분 기준 충족여부

창 및 벽체 등 단열, 기밀성능, 고단열·고기밀 강재문

열원설비

창 면적비

의무사항

이행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기계부분 설계기준

전기부문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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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해설)

본 해설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3호(시행 2025. 6. 30.) 제3조에 따른 공동

주택에 적용하며, 이전 고시를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종전의 해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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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

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

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

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

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

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

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

대화하는 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정 제64조제2항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

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이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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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또는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역형열병합발전"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광역지역에 열을 공급

하고 전기는 공급 혹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업방식은 지역냉난방사업과 산업단

지집단에너지사업으로 나뉘어지며, “지역냉난방사업”이란 집중된 열생산시설에서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냉난방용, 급탕용 열 또는 열

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구역형열병합발전이란 지역냉난방사업의 일

종으로 열 및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과는 관계없이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된 배열을

해당 지역에 난방, 급탕 혹은 냉방열로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이란 열병합발전시스템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발전기에

서 생산된 전력은 세대내에 공급하고,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

에서 필요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

다.

【해설】

열병합발전시스템(Combined heat & power generation system)이란 하나의 에너

지원으로부터 전력과 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종합에너지시스템으로, 발전 시 부수

적으로 발생하는 배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므로 에너지의 종합 이용효율을 높일 수

시스템이다. 열병합발전시스템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가스

엔진 또는 증기터빈과 회전력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가스엔진 또는 증기

터빈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급탕 혹은 난방으로 공급하는 열교환기

및 반송장치, 열을 저장하는 축열조 및 열을 버리는 냉각탑과 부족한 열원을 공급

하는 보일러 등 제반장치로 구성된다.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이란 비교적 작은 발전용량의 열병합발전시스템이 아파트 단

지 내에 설치되어, 생산된 전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공급하고 전력생산 시에 배출

되는 배열로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난방 혹은 급탕부하의 일부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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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84㎡ 1,000세대로 구성된 한 아파트 단지의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은 약

400kW 용량의 발전기와 약 7.5Gcal 용량의 보일러, 약 360Mcal 용량의 냉각탑 및

제반 설비로 구성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철 잉여열을 냉

각하기 위해 냉각탑의 가동이 필요하다. 친환경주택 고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난

방과 급탕부하를 합한 총 열부하의 15% 이상을 전력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

열로 담당할 경우 소형열병합발전시설로 인정한다.

3.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

에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해설】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의 배기 및 배관설비의 설치를 위한 AD 및 PD 등은 외기

가 직접 통하는 구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제2조제4호에서 정의

한 바와 같이 이들 모두 간접면한 부위로 본다.

4.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

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해설】

공동주택에서 외기에 간접면한 부위로는 발코니 창이 설치된 발코니 공간, 복도창

이 설치된 복도형 아파트의 복도, 계단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과 같

이 외측에 루버가 설치되어 개폐 가능한 구조 등, 외측에 창호 등이 설치되어 외기

를 막을 수 있는 공간의 경우를 외기에 간접면한 부위로 볼 수 있다.

5. "일괄소등스위치"란 세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조명등(단, 센서등, 세대비상

등은 제외할 수 있다)을 한 번의 조작으로 소등하도록 제작된 스위치를 말한다.

【해설】

일괄소등스위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일괄소등스위치의 조작으로 센서등 및 세대

비상등을 제외한 모든 등을 일괄소등 하거나 점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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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너지요구량"이란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표준 설정 조건

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해설】

에너지요구량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부문의 설계조건에 따라 계산된 난방부하,

냉방부하, 급탕부하, 조명부하를 말한다.

7. "에너지소요량"이란 에너지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

탕, 조명, 환기 부문의 설비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해설】

에너지소요량은 난방부하, 냉방부하, 급탕부하, 조명부하 등의 에너지요구량을 만

족하기 위해 설비기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에너지량으로서 설비기기의 운전효율을

고려하여 계산된 값이다.

8. "1차에너지"란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등의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를 말한다.

9.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란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에 전력생산 및

연료의 운송 등에서 손실되는 손실분을 고려한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한 에너

지량을 말한다.

【해설】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란 총 1차에너지소요량을 총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

을 말한다. 1차에너지소요량은 에너지소요량에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환산계수는 한국에너지공단 내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표3에서 규정한 값을 사용한다.

10. "총 에너지 절감률"이란 평가기준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에 대한 절감률로 평가한다.

【해설】

평가대상주택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사업

계획승인”이라 한다)을 얻기 위해 제출한 도서에 따라 설계된 주택을 말하며, 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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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절감률의 평가는 난방, 급탕, 냉방, 환기, 조명에너지의 총량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주택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총 에너지 절감비율로 평가한다. 이때, 평가기준주

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계산은 고시 [별표6]에 따른다.

1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이란 친환경 주택의 총 에너지절감률 및 이산

화탄소 저감률을 계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해설】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은 고시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 그리고 제14조와 제21조에서 말하는 에너지절감률 등을 계산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ECO2-OD 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로그램은 “한국에너지공단-자료실-공개자료실”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하여 사

용하며,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은 해설서의 프로그램 매뉴얼을 참조하며, 별도의 개정된 매뉴

얼이 게시될 경우 별첨된 최신 매뉴얼을 참조한다.

12.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란 제7조제1항제1호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친환경주택 평가”란 제7조제1항제2호과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란 고시 제7조제1항제1호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제7조제1항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대상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이 100kWh/㎡·yr 미만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1차에너지소요량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고시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 평가는 해당 단지의 설계도

서 등을 토대로 제7조제2항의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7조제1항제1호와 제7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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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

하면 이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평가한다.

2) 친환경주택 평가

친환경주택 평가란 고시제7조제1항제2호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

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설계조건의 충족여부와 제7조제2항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

게 제출하면 이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평가한다.

<표 1>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와 친환경주택 평가의 비교를 나타낸다.

구 분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친환경주택 평가

적용조항

및

대상평면

1) 친환경 주택 만족조건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모두 충족

2) 평가대상평면

-발코니확장형 평면

-발코니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

비확장형 평면

1) 친환경 주택 만족조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모두 충족

2) 평가대상평면

-발코니확장형 평면

-발코니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

비확장형 평면

인센티브

-[별표8]에 의한 가산비

-다른 법령에서 정한 에너지절감률에

따른 세제감면(제21조 해설 참조)

-[별표9]에 의한 가산비

제출서류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5조 해설의 해당 서류

-친환경주택 성능평가프로그램에의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계산결과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해설의 해당 서류

<표 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및 친환경주택 평가 비교

14. "평가기준주택"이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시 총 에너지 절감량 및 이산화탄소

저감량의 비교 대상주택으로 별표 6과 같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가진

주택을 말한다.

【해설】

평가기준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고시 [별표6]에 따라 단위면적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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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너지소요량 320kWh/㎡·yr 에 지역별 계수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별표 6] 평가기준 주택의 1차에너지 소요량(설계 조건) 및 지역별 계수

구분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냉방설비 미적용 1.1 1 0.9 0.8

냉방설비 적용 1.2 1.1 1 0.9

15. "평가대상주택"이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

기 위해 제출한 도서에 따라 평가되는 주택을 말한다.

1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ㆍ화장실ㆍ현관을 포함한

다)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

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ㆍ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17. "창면적비"란 세대 내 전용부위에 설치되는 창의 면적을 천장과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용부위의 모든 벽과 창호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해설】

창면적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며, 면적은 천장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창면적비 전용부위의 모든 벽과 창호의 면적창문단위세대간벽포함
외기와 직·간접적으로 면한 전용부위의 모든 창의 면적

여기에서 창이란 채광, 통풍, 환기, 전망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사람의 출입이 허

용되지 않는 개구부를 의미하며(단,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설치되어 출입이 가능한

발코니 내측창(분합창)과 유사 시 출입이 요구되는 대피공간 내 창은 창의 범위에 포

함한다.), 창의 면적은 외기에 직·간접적으로 면한 전용공간 내의 모든 창(천창포함)

의 면적을 말한다. 그리고 전용부위의 모든 벽과 창호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천장

(지붕)과 바닥, 세대 내의 실간 경계벽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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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주택법 제15조제1항과 주택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 적용하며,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란「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

축물의 정의에 따른다.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동법 제15조제1항과 동시행령 제27

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친환경주택 구성기술 요소) 친환경주택을 구성하는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2. 고효율 설비기술

고효율열원설비, 최적 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서 사

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기술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

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ㆍ이용하는 기술

4. 외부환경 조성기술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의 활용, 빗물의 순환 등 건물외부의 생태적 순환기능의 확보를 통해 건

물의 에너지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5.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LED 조명,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연계기

술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해설】

친환경 주택의 기술요소는 주택에서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을 실현

할 수 있는 기술들 중에서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으로 나뉜다. 친환경 주택

의 평가는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위주로 평가하며 정성적 항목은 권장

사항 혹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친환경 주택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조항에서

나열한 기술요소는 예시이며, 고시가 모든 요소에 대한 설계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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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령 또는 기준과의 관계) 삭제

【해설】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성능 평가를 기존의 에너지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저감률에

서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본 조항은 삭제한다. 단, 제15조제3항

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 시 일

부 작성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제6조(설계방향)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

을 권장한다.

1. 토지의 원형 보존 : 토지의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해설】

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 주거단지개발로 인한 자연파괴를 최소화하고 양호한 생태

자원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

적이다. “기존 자연자원 보존율”은 단지 내 기존 자연자원(식생, 지형, 수자원 등)의

보존면적을 합산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다.

기존 자연자원 보존율(%) = (기존 자연자원 보존 면적÷대지면적)×100

“자연지반녹지율”은 무분별한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생태적 기반 파괴를 지양하

고 토양생태계 및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지하수 함양 공간의 확보를 목

적으로 하며 자연지반녹지면적을 합산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다.

자연지반녹지율(%)=(자연지반녹지면적/대지면적) × 100

자연지반녹지란 자연지반 중 녹지로 조성된 부분을 말하며, 자연지반이란 「조경

기준」제3조의 8에 따라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

반을 말한다. 생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지반이 개발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

록 자연지반을 확보하기 위해 단지계획시 “기존 자연자원 보존율”과 “자연지반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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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을 최대한 높게 계획하도록 한다.

2. 개발밀도 : 기존의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

도록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개발밀도가 적정수준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태기능 확보 : 토양기능,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가

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해설】

본 항목에서는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도시생태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지계획 시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생태적 기능이란 토양기능, 미기후 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 기능, 물순환 기능, 그

리고 동식물 서식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개별 기능과, 이들의 복합작용에 의

한 기능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

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로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을 온전히 가진 표면적의 비율을 나타낸다.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지를 제시된 공간유형으로 구분한다.

구분된 공간유형별 면적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하여 생태적 기능을 온전히 가지는

‘자연순환 기능 면적(생태적 기능 보유면적)’으로 환산하고, 도출된 환산면적의 합

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생태면적률을 산정한다.

4. 일사ㆍ일조 활용 : 주거단지 내의 모든 건물은 난방, 조명부하 등을 줄이기 위

해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고, 세대에서의 연속일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해설】

일조는 인간이 외부적 환경에 차단을 당하지 않고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아들여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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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환경권)의 하나이다. 계획초기 단계에서

부터 세대 내 생활공간에 대한 외부환경으로 인한 일조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양호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주동배치 :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효율성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적의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남향 위주의 단지계획 및 주동배치로 태양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건

물외관 디자인에서도 태양에너지 이용과 건축미관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한다. 단지

내의 완만한 남향 경사지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므로,

남사면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지열이용 열펌프 시스템은 대상 건축물 및 대지의 특성, 유효 공간, 지질의 상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종류를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 풍력발전설비는

건축물의 설치 유효공간, 연중풍향 및 풍속,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풍력발

전 적용여부 및 적용시스템의 종류를 선정하여야 한다.

6.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배치 : 바람길은 단지 내의 냉방부하를 줄이기 위해 조성

하며, 단지 전체에 통풍이 잘 되도록 주동을 배치한다.

【해설】

단지 주변에 위치한 하천, 호수, 해안 등 찬공기가 생성될 수 있는 지역과 계절별

주풍향(主風向)을 고려하여 녹지축과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한다. 이를 통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도시 내로 유입되고 덥고 오염된 공기는 원활하게 배출되어 열섬현

상을 완화할 수 있다. 겨울에는 난방에너지 부하를 절감할 수 있도록 차가운 계절풍

을 적절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산지와 같은 지형요소, 마운딩이나 방풍

림을 조성할 수 있는 녹지의 계획, 건축물의 방향설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형을 통한 바람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산, 언덕 같은 높은 지형에서는 바람의 영

향으로 사면의 습도상태가 변화하여 표고가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곡의 골짜기에 차가운 공기층을 형성해 낮에는 상승하고

밤에는 하강하는 계곡형 하강기류를 형성함으로, 이를 단지계획에서 고려한다.

산, 언덕 등의 남사면은 태양에너지가 집중되어 그늘진 사면과 다른 미기후환경을

만들어 식생의 성장과 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주거동 배치 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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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바람길 내부에는 식생이 지표면에 직접 내리쬐는 일사와 지표면으로부터의

복사열을 조절하는 기능이 장애되지 않도록 한다. 바람유입구에 해당되는 계곡, 산

림 및 언덕지역 등은 차갑고 신선한 바람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지역이므로 바람

유입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녹지(바람 숲) 및 식재 위치를 고려하고, 찬바람 통로가

주변도로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바람의 흐름을 고려한다.

단지계획시 주변의 찬 바람생성지역인 산과 언덕, 계곡, 하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및 강도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주거동 배치 시 계절별 풍향을 분석하고 녹지축과

연계하여 개발한다. 바람길 내부는 녹지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간적 질

을 향상시키고, 찬 바람 생성과 바람의 흐름에 저해가 되는 시설은 억제한다.

[자연지형과 건축물의 배치, 풍향과 통풍을 고려한 단지의 바람길 계획]

7.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한 대기층의 기후)의 개선 : 미기후(微氣候: 지면에 접

한 대기층의 기후)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단지 내 활용 가능한 수자원을 이용하

여 온ㆍ습도를 유지하거나 생태녹지의 조성으로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기법

등을 도입하여 단지가 건강하게 숨쉴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해설】

수생자원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개발 이전의 수순환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물순

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증발산, 지하수 함양 및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

으로 도시 미기후를 쾌적하게 하며, 도심 열섬현상을 저감하는 효과 등을 기대하여

볼 수 있다.

도시의 친수시설인 생태연못을 주민공동체공간 및 도시미기후조절 등의 Amenity

시설로 조성한다. 생태연못은 빗물이용시설과 연계하여 양호한 수질의 수자원을 지

속적으로 공급받도록 한다. 또한, 건축면적, 도로포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면적에는

빗물의 침투, 저류를 위한 빗물관리시설을 조성하여 물 순환기능을 유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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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미기후 활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주동형태 및 배치를 도입하여 단지 자체

가 건강하게 숨쉴 수 있도록 한다.

8. 폐기물의 재활용 :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

고,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 또는 감량화하거나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다.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서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

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강제

적인 규정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이나「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서도 주거용 건축물이나 주거단지 내에서의 생활폐기

물 재활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의 구비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다. 재활용 분리수거용기는 매우 다양

하게 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지 않는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이란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쓰레기와 섞여 수분확산으

로 인해 전체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

기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은 음식물의 수분을 탈취하여 무게를 감소시키거나, 음

식물쓰레기의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발효소멸 처리시설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란 음식물쓰레기를 인력 혹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량 등에 의하지 않고 설비를 통해 자동으로 단지 내 처리장치 혹은 집하장까지 이동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시설이란 단지 내 혹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 내에서 음식

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연료로 사용하거나 열 및 전기 등

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빗물의 재활용 : 빗물이용은 개발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을 건전화하고 빗물순

환을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에서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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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응형 빗물관리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개발 이전 수준으로 빗물환경을 복원

하여 빗물순환율 향상, 열섬방지 등 미기후 향상, 지하수 함양 및 대체수자원확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빗물의 이용은

강우 시 우수 유출을 억제하고, 이를 수자원으로 전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

비 절감 및 우수 유출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공공시

설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

된 항목이다.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빗물이용시설의 우수저장탱크 용량은 대지면적

×0.005m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조경 및 청소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빗물침투시설이란 침투정, 침투트랜치 및 도랑을 이용하여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빗물침투시설은 침투정, 침투트랜치 등을 설치하

여 빗물이 토양에 유입되도록 설계하고, 가능하면 관경 300mm 이하의 우수관 중

20%정도를 침투트랜치 및 도랑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빗물 화장실이용이란 빗물을 정화하여 화장실의 생활배수와 조합하여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관리소 및 노인정, 주민복지시설 등에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을 10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해설】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100kWh/㎡.yr 미만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1차에너지소요량의 계산은

고시 제2조제11항에서 정의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때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제1호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1호 서식의 2. 평가결과를 생략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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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평가받지 않을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에서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친환경주

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나. 벽체 등 단열 :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2에서 정한 친환

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다. 열원설비 : 개별난방 주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

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

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할 것.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

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

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

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

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鋼材門) : 거실내의 방화문과 세대현관문은 기밀성

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3에서 정한 친환경주

택 세대 내 강재문(鋼材門)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마. 창면적비 :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바. 발코니외측창 단열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

W/㎡K 이하일 것

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아. 조명밀도 :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6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할 것

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

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50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

차.「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정한 환기횟수를 만족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기장치의 난방열교환효율은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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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면 친환경주택으로 본다.

이때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제2호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2호 서식의 “2.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부터 9. 신·재생에너지 설비”까지 생략할 수 있다.

(가목) 창의 단열

고시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의한 외기에 직접면한 부위와 외기에 간접면한

부위의 구분에 따라 세대 내의 외기에 직·간접적으로 면해있는 창은 [별표 1]의 친환

경주택의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각 창이 [별표 1]의 단열성능 기준

을 만족한다면 평균열관류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며, 평균열관류율을 산정하여 평

가하고자 할 때는 면적가중 계산으로 산정한다. 여기에서의 창은 설계도면상 난방

공간의 경계선(단열 라인)을 따라 설치되는 모든 창을 말하며, 난방공간에 접한 발

코니 내측의 문도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만약 난방공간에 접한 발코니 내측 문

이 방화기능을 위한 강재문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라목의 고단열 고기밀 강재

문의 단열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1]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창)

지 역
부 위

평균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창
(발코니 내측 창호 포함)

외기에
직접면함

0.90 이하 0.9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외기에
간접면함

1.20 이하 1.50 이하 1.70 이하 1.70 이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4]에서 제시한 <표

2>의 창 및 문의 단열성능 값을 사용하거나,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

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값과 산업통

상자원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신고 확인서 상의 창 세트의 열관류

율 표시값(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서의 열관류율 값) 또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열관류율 계산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소

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 53 -

<표 2>「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K)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열교차단재1)미적용 열교차단재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창

복

층

창

일반복층창2)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하드코팅)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 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3.3 2.9 2.8 3.0 2.6 2.5 2.5 2.1 2.0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3.2 2.7 2.6 2.9 2.4 2.3 2.3 1.9 1.8

삼

중

창

일반삼중창2)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하드코팅) 2.9 2.4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8 2.3 2.2 2.5 2.0 1.9 2.0 1.6 1.5
아르곤 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2.6 2.3 2.2 2.3 2.0 1.9 1.9 1.6 1.5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2.5 2.2 2.1 2.2 1.9 1.8 1.8 1.5 1.4

사

중

창

일반사중창2)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하드코팅)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 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2.3 2.0 1.9 2.0 1.7 1.6 1.6 1.4 1.3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 6.10 5.30

문

일

반

문

단열 두께 20㎜ 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 이상 1.80 1.70 1.60

유

리

문

단창문
유리비율3) 50％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이상 5.50 5.20 4.70

복층창문
유리비율 50％미만 3.20 3.10 3.00 3.00 2.90 2.80 2.70 2.60 2.50

유리비율 50％이상 3.80 3.50 3.40 3.30 3.10 3.00 3.00 2.80 2.70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 및 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
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단창, 삼중창은 단창+복층창,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주4)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

및 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주5)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주6) 복층창, 삼충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7)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 및 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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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 벽체 등 단열

세대 내의 외기에 직·간접적으로 면해있는 벽체 등은 고시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에서 용어정의한 외기에 직접면한 부위와 외기에 간접면한 부위의 구분에 따라 해

당 부위에 대해 [별표 2]에서 제시한 지역별 평균열관류율을 만족해야 한다. 각 벽

체가 [별표 2]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한다면 평균열관류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

며, 평균열관류율을 산정하여 평가하고자 할 때는 면적가중 계산으로 산정한다. 기

준 만족여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다목에 따라 판단한다.

단, 발코니 외측에 단열재가 설치되는 경우, 면적산출은 발코니 내측 구조를 기준으

로 하고 단열성능기준은 발코니 외측 구조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부대시설 등, 인

접한 존이 난방공간이지만 용도가 다를 경우, 이에 접한 면은 간접면함으로 본다.

[별표 2]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벽체 등)

지 역
부 위

평균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면함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외기에
간접면함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35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면함 0.15 이하 0.18 이하 0.25 이하

외기에
간접면함 0.21 이하 0.26 이하 0.35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면함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9 이하

외기에
간접면함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41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이하

(다목) 열원설비

개별보일러를 이용하여 난방 및 급탕열을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환경부의 환경

표지 인증기준 중, ‘가스보일러 EL261:2024’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도시가

스를 연료로 하는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및 대기오염물질, 소음에 대한 인증기준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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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으며, 이외에도 응축수 금속 성분, 합성수지, 포장 완충재 성분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만족여부를 직접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표지 인증기준 7. 검증방법에 규정된 검증방법을 따라 근거서류를 확인

해야 한다.

지역난방 및 구역형열병합발전 시설로부터 열을 공급받을 경우는 세대에서 필요

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95%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그 시설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되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난방 또는 급

탕을 공급받을 경우는 지역난방 및 구역형열병합발전 시설로부터 공급받는 양이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95%미만이더라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의 경우는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 이상

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만약, 그 값이 15%미만인 경우는 난방 및

급탕을 위해 사용되는 보일러의 효율을 적용한다.

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열원설비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친환경 주

택 성능 평가”에 의거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

램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열원설비는 제19조(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에 의거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제3호의 절차에 따라 적절한 증빙자

료(에너지절감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제반서류 등)를 토대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

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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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기준 가스보일러, EL261:2024」4. 환경 관련 기준의 일부내용 정리

4 환경 관련 기준

4.1 에너지 소비전력

a) 소비전력은 표시 가스 소비량별로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소비전력 기준

표기 가스 소비량 (kW) 소비전력 (W)
25 이하 145 이하

25 초과 35 이하 160 이하
35 초과 52 이하 175 이하
52 초과 200 이하

b) 대기전력은 3.0W 이하이어야 한다.

4.2 난방 열효율

열효율(%, 총발열량 기준)은 92 % 이상이어야 한다.

4.3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및 일산화탄소(CO) 농도는 표 3에 적합하여

야 한다.

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

항목 보일러 기준
질소산화물(NOx) 18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 ppm 이하

4.5 연속소음

연속소음은 50 dB(A) 이하이어야 한다.

(라목)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세대 내 강재문에 대한 단열성능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주택의 에너지절감은 물

론 세대 내 발생하는 표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현관문 등 강재문 제작회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한 값이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 등 세대 내 강재문과 외기

에 직접·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내의 강재 방화문은 열관류율이 1.4W/㎡K이하이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 등 세대 내 강재문은 열관류율이 1.6W/㎡K이하 이

어야 한다. 단, 방화문인 경우에는 1.4W/㎡K를 만족하여야 한다. 강재문의 기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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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공통적으로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세대 내 강재문)

지 역
부 위

평균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세대 현관문
외기에 직접면함 1.4
외기에 간접면함 1.6

거실 내 방화문 1.4

(마목) 창면적비

고시 제2조제17호의 정의에 따라 세대 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

계해야 한다. 여기에서 Bay수는 주채광 방향에 면한 창이 설치된 실의 수를 의미하

며, 다른 방향에 면한 실의 수가 주채광 방향에 면한 실의 수보다 많을 경우 다른

방향에 면한 실의 수를 Bay수로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주채광방향에 면한 실의 수”이란 고시 제2조제16호에 따른 거실(냉·난방공

간 포함) 내에 구획된 공간이 인접된 공간과 공기흐름이 차단되도록 구획되고, 별

도의 온도조절장치가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실로 본

다. 예외적으로 다락 및 복층구조 등은 별도의 실로 간주할 수 있다.

단,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복층형 및 3면 개방형 등의 특이평면은 창면적비가

클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별표4의 창면적비 기준에 따르지 않고 Bay 수에

따른 실제의 창면적비를 계산하여 [별지2]의 해당란에 입력(기재) 한다.

[별표 4] 친환경주택의 창면적비 기준

기준
Bay 수 1 2 3 4 5

창면적비 20%이하 25%이하 31%이하 38%이하 45%이하

기타 창면적비[%] = (0.0689×Bay 수 + 0.1044)×100 계산값 이하

(바목) 발코니외측창 단열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다용도실, 대피공간 등의 외측 창 포함, 그릴창

호 제외)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이어야 한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열관류율

값은 제7조제1항제2호 창의 단열에서 해설한 바에 따른다.

(사목)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이란 설계도면상 난방공간의 경계선(단열 라인)을 따라 설

치되는 창들 중에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모든 창을 말한다. 해당 창의 기밀성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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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

다. 단, 사업계획승인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창이 외기에 직접면

한 경우의 창의 기밀성능은 1등급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준공시점에 감리자는 이

를 재차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는 열관류율과

기밀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구분되며, 해당 기밀성은 앞서 해설한 시험방

법(KS F 2292)에 따라 평가되므로, 이로 갈음할 수 있다.

<표 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열관류율(R) 기밀성
1 R ≤ 0.9 1등급
2 0.9 < R ≤ 1.2 1등급
3 1.2 < R ≤ 1.8 2등급 이상(1등급 또는 2등급)
4 1.8 < R ≤ 2.3 묻지 않음
5 2.3 < R ≤ 2.8 묻지 않음

(아목) 조명밀도

고시 제2조제16호에서 정의한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단열

라인 내 공간에 설치된 조명의 용량. 단, 공용부를 포함하여 단열라인이 형성된 경

우 공용부 조명기기는 제외하여 산정)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6W/㎡ 이하로 설

계하거나, 전면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조명기구 용량의 합은 제출된

기본평면 및 도서(예. 조명밀도 계산서)를 통해 산정한다. 나아가 전면 LED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밀도 8W/m²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고시 제7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

여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에 조명 관련 수치정보를 입력하거나 고시 제7조

제1항제2호자목의 별표7에 따라 전체조명설비용량을 산정할 때, 조명밀도 기준

(6W/㎡)에 전용면적을 곱하여 입력 또는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면 LED 조명을

설치하더라도 조명밀도가 8W/m²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설치된 용량을 기준으로

입력 또는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되는 조명기구(LED 포함)는 고시 제7조제2

항제3호의 다목에 따라 조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자목)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

의 합계가 50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때 신ㆍ재생 에너지설비의

인증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한 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에너지공단)의 내부 규정인 「신재생에너지 설

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

시 제출된 도서에 신재생 인증 설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59 -

설비의 인증여부는 만족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역난방 및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는 전체 난방설비용량과

냉방설비용량, 그리고 급탕설비용량을 해당 열교환기 용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연료전지의 경우, 시스템의 전체 출력(또는 용량, 열+전기 생산용량)을 기준으로

신재생비율을 산정하며, [별표7]의 신재생 비율(난방·급탕·조명) 중 하나만으로 산

정된 배점만이 인정된다.

개별난방 적용 단지인 경우에는 급탕용량이 난방용량보다 크기 때문에 급탕용량

기준으로 개별보일러 용량을 선정하여 난방과 급탕에 사용한다. 따라서 개별난방

적용 단지는 [별표7]의 신재생부문 항목별 배점을 난방에너지 신재생비율로 받으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전체 조명설비용량이란 세대 내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조명기기의 용량(단열 라인

내 공간에 설치된 조명의 용량. 단, 공용부를 포함하여 단열라인이 형성된 경우 공

용부 조명기기는 제외하여 산정)을 말하며, 전체 난방·냉방·급탕 설비용량이란 세

대 내 거실과 연결된 설비의 전체 용량을 말한다. 이때 전면 LED 조명을 설치한

경우, 조명밀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세부사항은 제7조제1항제2호아목

에 대한 해설에 따른다.

신재생부문의 배점계산 시에 세대가 아닌 단지 내의 부대복리시설에 신재생에너

지설비가 사업주체의 의해 설치되어 부대복리시설의 난방, 급탕, 냉방 또는 조명 등

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세대 내에 설치된 설비에 대한 신재생 배점계산에 사용할 수

있다. 단, 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부대복리시설의 평가 시

에 사용된 신재생부문에 대해서는 본 고시의 신재생부문의 배점계산 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표4]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적용 확인서” 양식을 활용하여 중복 적용을

방지해야 한다.

“외단열공법”이라 함은 건축물 외벽의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측에 설치하는 단열

방법으로서 벽체의 우각부위나 모서리 부위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를 차단하는 기

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외단열공법 채택 항목의 외벽 및 지붕의 외단열 시공비율은

외벽 및 지붕의 전체면적 대비 외단열 공법을 채택한 면적 비율을 말하고, 외벽의

창면적비란 외피 전체면적에서 창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별표 7]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요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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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기준 배점

신재생
부문

난방에너지
신재생비율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1.0%당 1점

냉방에너지
신재생비율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1.0%당 1점

급탕에너지
신재생비율

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2.5%당 1점

조명에너지
신재생비율

전체조명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

2.7%%당 1점

에너지
절약
요소

외단열공법채택

외벽 및 지붕의
외단열시공비율

(외벽의 창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함)

30%이상 50%미만 3점

50%이상 70%미만 5점

70%이상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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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부문� 적용� 확인서

� 전문기관명� � 귀중

신� � 청� � 건� � 축� � 물

건 축 물 명 :

대 지 위 치 :

건축물용도 :

건축연면적 :

건 축 규 모 :

세 � 대 � 수 :

신재생에너지�부문
구�분

총�용�량(A+B) 1)주거(A) 2)비주거(B)

태양광

지열HP

(해당� 신재생�설비로�작성)

� 위와�같이�설치한�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에�대해,� 1)「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과� 2)「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따른�각각의�평가에�이중으로�반

영하지�않은�것을�확인합니다.

20� � � 년� � � � 월� � � � 일

건축주� or� 시공사� :

(인)

<표 4> 신재생에너지 부문 적용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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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목)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19.3.26에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앞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에서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환기를 통해 실내외 공기를 치환하는 과정에서 배기를 통해 버려지는 열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버려지는 열을 열교환기를 통해 회수함

으로써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9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에서도 열회수형환기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본 고시에서는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에서 정의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성능기준인 열교환효율과 에너지계수 중, 열회수형환기장치가 갖추어야할 기본 성

능인 난방열교환효율에 대한 성능기준을 규정한다.

성능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여부를 관련 서식에 주기 등을 통해 기재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

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생략>



- 63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

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

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

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

(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 단열조치 일반사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

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

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

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

사 또는 온실 등 지표면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부위

7) 「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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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

한다.)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

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1) 이 기준 별표3의 지역별ㆍ부위별ㆍ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

는 경우(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별표2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벽ㆍ바닥ㆍ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

값(시험성적서의 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

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

한 것으로 본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

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

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 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

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또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KS L 901

6 및 KS L 8301(또는 KS L 8302) 측정방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품질 값 또

는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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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단열조치일반

사항의 적용예외 사항 중에서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

난방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

우에는 간접면하는 부위에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본 고

시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외기에 간접면한 부위로서 당해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본 고시에서 정

한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의 단열기준 이상으로 단열조치를 할 경우에는 간접

면하는부위에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외기와 직접면한 부위 중 열교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예: 측벽-외벽, 외벽-경계벽 접합부 등)에 대해서는 열교차단

기술등을 적용하여 결로를 방지하도록 권장한다.

는 20±5℃로 한다.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

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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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간접면한공간외피를단열조치할경우결로분석및열교차단기술예

가. 외피 단열 시의 간접면한공간 결로발생여부 분석

(1) 분석대상 Geometry

중간세대 - 외단열 중간세대 - 내단열

측세대 - 내단열 중간세대 – 내단열 – 창 확대

(2) (중간세대) 벽체 외단열 & 창 단열



- 67 -

지역
발코니
공기온도

실내벽체
최저온도

발코니 벽
최저온도

외기온도 실내온도 TDR
최저온
도기준

중부 1 16.6 21.5 14.4 -15 25 0.25 13.8

중부 2 15,6 21.0 13.4 -20 25 0.26 14.6

(3) (중간세대) 벽체 내단열 & 창 단열

지역
발코니
공기온도

실내벽체
최저온도

발코니 벽
최저온도

외기온도 실내온도 TDR
최저온
도기준

중부 1 13.4 20.1 6.7 -15 25 0.25 13.8

중부 2 12.3 19.6 4.9 -20 25 0.26 14.6

(4) (측세대) 벽체 내단열 & 창 단열

지역
발코니
공기온도

실내벽체
최저온도

발코니 벽
최저온도

외기온도 실내온도 TDR
최저온
도기준

중부 1 11.9 9.2 -0.4 -15 25 0.25 13.8

중부 2 10.6 7.7 -3.1 -20 25 0.26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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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벽체 접합부위 열교차단기술 적용예

측벽-외벽 접합부위 열교차단 기술 외벽-경계벽 접합부위 열교차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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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1지역1) 중부2지역2) 남부지역3)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창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문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창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문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표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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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사항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설계기준에서 별도

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며, 비확장 발코니의 바닥난방을 위

해 설치되는 단열재의 위치는 욕실 및 현관부위 등과 같이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

지 않을 수 있다.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로 손실되

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

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

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

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

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목)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사항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설계기준에서 별도

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단, 해당 기준에 따라 사람의 출

입이 잦지 않은 주택의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ㆍ㎡ 미

만)인 것을 말하며,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의 라목과 사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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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

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

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

다.

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

는 100㎜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

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

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

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

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

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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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다.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

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

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

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사.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

야 한다.

【해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기계부문 설계기준

(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 설계용 외기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설명된 별표 7은 난방 및 냉방

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을 나타내며, 이는 아래 <표 6>과 같다. 이 외기

조건 기준은 고시의 난방 및 냉방 설비의 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용량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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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구 분

도시명

냉 방 난 방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 열원 및 반송설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서는 열원(중앙집중, 지역난방)

및 반송 설비의 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 열원 및 반송설비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

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 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

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국가건설기준 기계설비공사 표

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

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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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난방설비 등

제37조(난방설비 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

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

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

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

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

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

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서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표지 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KS 규격에서 정

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주9)의 내용을 참고하여 KS 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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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지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설계검토서의주9)

▶ 펌프 효율의 산정기준

○ 펌프의 종류 및 토출량에 따른 기본효율

■ 소형펌프(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토출량
(m³/분)

0.08 0.1 0.15 0.2 0.3 0.4 0.5 0.6 0.8 1.0 1.5 2 3 4 5 6 8 10 15

A효율
(%)

32 37 44 48 53.5 57 59 60.5 63.5 65.5 68.5 70.5 73 74 74.5 75 75.5 76 76.5

B효율
(%)

26 30.5 36 39.5 44 46.5 48.5 49.5 52 53.5 56 58 60 60.5 61 61.5 62 62.5 63

■ 대형펌프(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토출량
(m³/분)

2 3 4 5 6 8 10 15 20 30 40 50

A효율
(%)

67 70 71 72 73 74 75 76 77 78 78.5 79

B효율
(%)

57 59 60 61 61.5 62.5 63 64 65 66 66.5 67

※ 사용하는 펌프의 토출량이 표에서 제시된 값과 값 사이에 존재할 때는 해당

효율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효율(%) = a * [lnX]² + b * [lnX] + c

여기서 X는 토출량[ lpm 또는 (m³/(분×1000)]

a, b, c = 계수로서 아래 해당펌프의 값을 적용하며 식에서 ln은 로그를 의미한다.

계수
펌프종류

a b c 해당 펌프종류

소형펌프
A특성 -1.738 32.48 -75.8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B특성 -1.403 26.35 -61.3

대형펌프
A특성 -0.697 16.43 -17.3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B특성 -0.407 10.52 0.71

※ A특성 : 펌프효율의 최대치, B특성 : 규정토출량에서의 펌프효율

단, 토출량 0.2m³/분 이하의 펌프는 효율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시방서 「KCS 31 20 05 : 2021 : 보

온공사」를 참고하여 규정된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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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가정용보일러

가정용가스보일러는 에너지적 측면의 성능과 더불어 환경적 측면의 성능을 고려하

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

용하도록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7조제1항제2호다목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참고한

다.

(라목) 전동기

전동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과「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는 삼상유도전동기

는 “KS C IEC 60034-2-1 회전기기-제2-1부:손실 및 효율을 측정하는 표준 시험방

법(견인용 모터 제외)”에 의해 전부하효율을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

서, 삼상유도전동기의 경우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해 전부하효율을 측

정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값으로, 국제전기위원회

(IEC)에서 공표한 프리미엄 효율(IE3)에 해당)을 만족하는 제품과 기존에 고효율에

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아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품들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마목) 펌프류

펌프류에 대한 규정으로 KS B 6318은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에 관해, KS B 7501은

소형 벌루트 펌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펌프 또한 관련 규정을 따라 평가한

다. 친환경 주택에 사용되는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

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KS 규격에서 정해진 펌프별 효율 대비 A효율 및 B효율 모두

1.12배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펌프의 효율계산은 앞서 제시된 국토교통부고시「건축

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에 설명된 펌프 효율의 산정기준을 참고한다.

(바목) 수전류

여기에서 말하는 수전류는 세탁용 수도꼭지 및 청소용 수도꼭지 등을 제외한 샤워

용, 샤워․욕조용, 세면용, 세면․샤워용 또는 주방용으로 사용되는 수도꼭지로 한

정한다.

수도법 제3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의된 바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

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

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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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

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수도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아래 <표 7>과

같다.

종류 기 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

야 한다.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

터 이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

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

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

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

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 7>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참고로,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

준」의 제27조제4호에서는 급·배수 위생설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위생기구의 급수 토출량이 세면기 수전은 3ℓ/min 이하, 샤워기·욕

조 수전·싱크대 수전은 4ℓ/min 이하”를 급·배수 위생설비의 기능불량에 대한 기준

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설계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목) 실별온도조절장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란 세대 난방 시에 전용면적 내의 구획된 거실에서 각 실별로 거주

자가 원하는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에는 각

실별로 실내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 실내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비롯하여 실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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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온도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각 실의 방바닥온도 혹은 각 실의 온수 입출구

온도 등을 감지하여 중앙 또는 인접공간에서 각 실별 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도 포함

된다. 즉, 어떠한 제어기술을 이용하는지와 관계없이 각 실별로 설정한 목표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이면 모두 해당된다.

이때 실별온도조절장치는 온수분배기에서 분기된 난방배관의 갯수(대류난방의 경

우, 난방조닝을 위한 구획된 공간)만큼 설치하여야 하며, 인접공간과 공기흐름이 차

단되지 않아 별도의 온도제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접공간과 통합

제어되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

준을 따라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라.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전기부문 설계기준

(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 수변전설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서는 변압기를 신설하거나 교체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

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서는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

기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 제

외). 여기에서 역률개선용 콘덴서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또한 간선의 전압강하는 배전선로의 송전

단전압(인집전압)과 수전단전압(부하측 전압)의 차이를 의미하며, 고시에서는 대한

전기협회에서 정한 내선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에너

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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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제10조제3호 조명설비의 가목에서는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

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표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의 상에 규정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참고한다.

조명설비 (나)에서는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

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5조제12호마목이란 다음과 같다.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

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LED 센서 등기구 포함)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

진 것을 말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조명설비 (다)는 공동주택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 (라)에서는 공동주택의 일괄소

등스위치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괄소등스위치란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

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

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서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적용

하지 않아도 된다.

(라목) 단지 내 공용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른 자동 점멸 스위치 설치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용화장실이란 같은 위생기구의 수가 2개 이상이 있어서, 불

특정 다수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실, 보육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화장실과 같이 불특정인이 사용하면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용화장실로 볼 수 있다.

제8조(친환경자재의 사용) 주택 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환경표지(마크) 또

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

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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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친환경 인증제품의 사용은 자원 재활용, 내재에너지 저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환경표지(마크)란 환경표지제도에 의한 것으로써 제품이 특정 환경성능을 지닐 때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제조나 사용과정 중

에너지가 절감되거나,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거나, 폐기물 발생

이 저감되거나, 수질을 개선하는 등의 환경적 효과가 있는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GR마크란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품에 부여되는 마크이다. 국내에

서 개발ㆍ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ㆍ분석ㆍ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대하여 GR

마크를 부여한다.

제9조(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설치) 친환경 주택 세대 내에는 과거에 사

용하였거나 현재 사용하는 난방, 급탕, 전력 사용량 등의 에너지사용량과 사용

금액정보를 거주자가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치를 권장한다.

【해설】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이란 거주자가 사용한 에너지(난방, 급탕, 전력, 급수

등)를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주자가 본인의 에너지정보를 수시로

확인 또는 비교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다.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는 월패드를 이용하여 월별 및

일별 난방, 급탕, 전력, 급수,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웹기반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도 본인이 사용하는 에너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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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물녹화) 단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건물의 옥상이나 벽면을 녹화하

여 생태기능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해설】

녹화는 빗물저장 효과를 통해 강우 시 빗물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건축물의 단열효

과에도 기여한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감을 통한 탄소저감과 식생을 통한 탄소

흡수 효과에도 기여하므로 지붕 또는 벽면의 녹화를 적극 권장한다.

단지에 조성되는 지붕녹화나 벽면녹화는 경관보다는 생태적 기능을 고려하여 생태

적 기능이 우수한 식생으로 조성한다.

제11조(신ㆍ재생에너지의 설치) 단지 내에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지열시스템 설치를 권장한다.

【해설】

단지 내에는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급탕 및 난방, 전력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태

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를 권장한다.

참고로, 태양열 아파트는 세대당 집열판이 약 1.5㎡가 설치되어 운영될 경우, 년간

급탕사용량의 약 15%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태양광 아파트는 세대

당 약 0.2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될 경우, 년간 세대 전력사

용량의 약 6%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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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및 평가기준

제12조(친환경주택 성능)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대상단지의 단위면적

당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산정하며, 제14조에 따라 평가한다.

【해설】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프그램(ECO2-OD)에 의해 계산된

평가대상단지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기준으로 하며, 이 값이 곧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이 된다.

제13조(평가항목) 친환경주택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난방부문의 평가항목은 외기에 직ㆍ간접으로 면한 벽, 지붕, 바닥, 창호 등

외피의 단열성능, 창호의 일사 취득, 난방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

2. 냉방부문의 평가항목은 냉방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

3. 급탕부문의 평가항목은 급탕기기의 효율 및 용량 등을 포함한다.

4. 조명부문의 평가항목은 조명기구의 용량, 종류 등을 포함한다.

5. 환기부문의 평가항목은 환기장치의 팬동력, 팬효율, 외기도입 풍량 등을

포함한다.

6. 신ㆍ재생에너지부문의 평가항목은 태양열, 태양광 및 지열시스템 등의 용

량 및 효율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해설】

난방 및 냉방 평가는 유효계수에 따라 획득 및 손실열량의 활용정도가 조정되는

ISO 52016 국제규격의 월별 계산법에 따라 수행되며, 계산과정에서 조명기기에서

발생되는 발열량, 환기에 의한 실내외 열교환, 신·재생에너지의 열생산 등이 반영된

다. 열 관련 평가항목 외에 기기에서 소비 혹은 발생하는 전기적 에너지가 환기, 조

명, 신재생에 최종결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조명에서 발생되는 열은 난방에너지요

구량에 반영되고, 조명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조명에너지요구량에 출력된다. 친환경

주택 설계기준 성능평가 프로그램인 ECO2-OD는 실내설정온도, 환기량, 급수량 등

의 주택에 대한 일반적 조건이 설정치로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변경이 불가하다. 즉,

ECO2-OD는 거주자의 특성을 제외한 평가비교대상 간의 설계조건의 에너지적 성능

을 비교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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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평가방법) ① 친환경주택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조건 평가를 위한 기

본평면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시된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에는 비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및 친환경 주택 평가를

위한 기본평면은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발코니 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에는 비확장형 세대의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열관류율을 계산할 때의 바닥, 지붕

면적은 안목치수(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는 치

수)를 기준으로 하고, 벽체 면적은 안목치수(면적 산정 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면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에 벽체두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해설】

벽체면적 산출은 안목치수 기준(높이는 천정고 기준)으로 하며, 벽체 산출 시에 안

목치수를 기준함으로 인해 고려되지 않는 모서리 면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평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벽체두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즉, 두 면이 만나는 벽체의 모서리는 한쪽 면은 안목치수로, 다른 면은 벽체두께를

포함하여 면적을 계산한다는 의미로 중심선을 이용하여 벽체의 면적을 산출하여도

무방하다.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

지 소요량은 별표 6의 기준값에 지역별 계수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해설】

제7조제1항제1호 해설 참조

4.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총 에너지 절감률과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은 단지단위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주택 대비 평가대상주

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로 평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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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차에너지소요량과 고시 제21조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 동조제1항제1호의 에너지절감률의 평가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지단위로 평가한다. 에너지절감률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평가기준주택–평가대상주택) / (평가기준주택) × 100%]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친환경주택성능평가 프그램의 사용방법은 본 해설서의 “에

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 메뉴얼”을 참조한다.

2) 지역별 시도분류 구분은 고시 [별표5] 따른다.

[별표 5] 지역별 시도분류

지역구분 해당지역

중부1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

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

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2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

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

(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

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남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

창, 함양 제외)
제주 제주도 전역

② 제13조 평가항목에 대한 주택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평가는 친환

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해설】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에 대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과 평가기

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의 평가는 고시 제12조내지 제14조까지의 평가방법에 따

라 개발되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

그램으로 이용하여 그 적합여부를 평가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활용한 평가 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치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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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 합산된 면적이 제시된 경우, 각 부위별 명칭과 면적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전

문기관이 수치적 근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에 의거한 주거용 건축물

표준 냉방에너지 표준값이 반영되어 있으며, 냉방설비가 설계될 경우 관련 근거자

료에 의거한 실제 값(설비종류, 용량 효율 등)을 프로그램 내에 입력한다.

제15조(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① 친환경주택 성능을 평가받고자 하

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에 따

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

경승인 신청시에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비교하여 에너지절감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

지절약성능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계

획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 계

획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의 경우

2. 평가결과

2. 제2항에 따른 별지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경우 2. 벽

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부터 9. 신·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 고시에 따라 친환경 주택으로 사업계

획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고시 제7조제1항1호 및 제7조제2항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경우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건물 관련 일반사항, 고시에서 정

한 1차에너지소요량 충족 여부,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증빙

함으로써 평가된다. 해당 별지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 제출하며 서식의 내용을

토대로 친환경 주택의 성능 만족여부 평가, 사업계획승인 여부 평가, 에너지절감률

에 따른 지원기준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의무사항 이행여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각 조항에서 정한 성능, 사양, 장소 및 개수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적용한 것으로

보고, 아래 <표 8>과 같은 해당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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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지원기준은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고시 제7조제1항2호 및 제7조제2항에 적합하게 설계 하는 경우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건물 관련 일반사항, 고시에서 정

한 벽체 및 창호의 단열조건, 열원설비 성능조건 등의 의무 조건에 대한 설계조건

충족여부,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증빙함으로써 평가된다. 해

당 별지는 건축물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 제출하며 서식의 내용을 토대로 친환경

주택 만족여부 평가,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벽체 및 창호의 단열

성능은 해당 항목의 평균열관류율을 계산하여 입력한다. 만약 평면별로 평균열관류

율이 다를 경우, 해당 평면의 값을 각각 입력한다.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설명

과 마찬가지로 아래 <표 8>과 같은 해당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취득 및 제7조제2항에 적합하게 설계 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인증서 제출 시, 고시 별지1호 또는 고시 별지2호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이때 [별표8]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

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에 의거하여 가산비를 적용받기 위해 별지1호의 평가결과

중 총 에너지 절감률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별지2호로 평가할 경우, 가산비는 [별

표9]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른 가산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표 8>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 유형별 제출자료

항 목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친환경 주택 평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부위별

단열성능

-벽, 창호 등의 열관류율 계산서

-부위별 평균열관류율 계산서

-(필요시) 관련 시방서 혹은 시험성적서

-평가대상세대 평면도
-주단면도 및 입면도
-형별성능내역서

좌동 -

개별난방보일러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환경표지 인증기
준 EL261 7장 검증방법에 준한 서류
-장비일람표

좌동 좌동

지역난방 및 (소형)
열병합시설 열사용

-난방 및 급탕부하계산서
-장비일람표

좌동 -

고단열 고기밀
강재창호

-관련 시방서 혹은 시험성적서(KOLAS)
-형별성능내역서

좌동 -

창면적비
-창면적비 계산서
-산출 설계도면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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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외측창 단열
-관련 시방서 혹은
시험성적서

좌동 -

창의 기밀성능
-관련 시방서 혹은 시험성적서(KOLAS)
-형별성능내역서

좌동 -

조명밀도
-관련시방서 혹은 설계계산서
-관련설계도서(조명기구상세도, 단위세
대 전등 평면도 등

좌동 -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등
(신재생)

-난방, 냉방, 급탕, 조명 설비 중 신재생에
너지를 사용하는 해당설비의 용량계산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용량 계산서
-관련 설계도서

좌동 -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등
(외단열)

-외벽 및 지붕의 외단열시공비율
-외벽의 창면적비 계산서

좌동 -

바닥단열
-바닥난방구조의 열저항 계산서
-형별성능내역서

좌동 좌동

기밀 및
결로방지조치

-방습층설치 도면 또는 시방서
-단열재 설치상세도면(이음부등) 또는
시방서
-동 방풍구조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좌동 좌동

펌프류
-난방, 급탕, 급수폄프 효율계산서 또는
시방서
-장비일람표

좌동 좌동

기기배관 및 덕트
단열

-기기배관 및 덕트의 보온두께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좌동 좌동

절수설비 -관련 시방서 및 설계도서 좌동 좌동

실별온도
조절장치

-관련 시방서
-단위세대 난방배관 평면도

좌동 좌동

변압기
-관련 시방서 또는 수변전설비 단선결선
도(고효율변압기 여부)

좌동 좌동

전동기
-관련 시방서 또는 장비일람표(역률개선
전동기 여부)

좌동 좌동

간선전압 간선의 전압강하 계산서 또는 시방서 좌동 좌동

조명기구
-관련 시방서
-조명기구 상세도

좌동 좌동

일괄소등
스위치

-관련 시방서
-단위세대 전등․전열배선도

좌동 좌동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관련 시방서
-부대시설 전등배선도

좌동 좌동

별지서식

-별지제1호서식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
약성능 계획서
-친환경주택성능평가 프로그램에 의한
1차에너지소요량 계산결과

-별지제2호서식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절약 계획
서

별지제1호서
식의 의무사
항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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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경미한 사항변경 등의 경우 아래 <사업계

획승인 변경내역 확인서> 양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대

해서만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사업계획승인 시점이 3년 이상 지났거나 종전 검

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사항을 재검토한다.

제16조(물성정보의 이용) 친환경주택 평가 및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재료의 열전

도율, 창 및 문의 열관류율, 표면 열전달 저항, 중공층의 열저항 값 등의 제반 데

이터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서 정한 값을 사용한다. 다만, 이 기

준보다 성능이 우수한 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인기관(KOLAS 인증마크의 표시

등)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사업계획승인 변경내역 확인서
1. 일반사항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대지위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대지면적(m2)
건축면적(m2)
연면적(m2)
세대수

사업계획승인
정보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최근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일

최초 사업계획승인 적용 고시 최근 사업계획변경승인 적용 고시

2. 사업계획승인 변경내역
구분 변경여부 변경 전 변경 후

건축
유 □
무 □

기계
유 □
무 □

전기
유 □
무 □

신재생
유 □
무 □

기타
유 □
무 □

※ 사업계획승인 변경 내용이 위와 같으며, 이 외의 변동사항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또는 건축사 :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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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료(단열재, 금속계, 시멘트모르타르, 벽돌, 보드, 목재 등)의 열전도율, 창호

및 문 등의 종류별 열관류율, 내외표면의 대류열전달저항, 공기층 열저항 등, 본 고

시의 난방부하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 데이터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

준」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다만, 사용자재에 대한 국가 공인기관의 KOLAS에 의한

시험성적서가 제시될 경우에는 성적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그 값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서 제출 및 판정)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 또는 별지 제

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각 항목별 적용여부 및 결과의 타

당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만,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

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별표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에너지지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

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해설】

제2항에서 말하는 증빙자료란 제15조에서 해설한 제시자료 외에 친환경 주택 성

능평가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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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친환경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18조(사업계획의 승인) 이 고시의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첨부된 친환경주택 증빙자료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

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ㆍ확인하고, 제7조의 친환경주택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혹은 별지 제2호서식과 제15조에서 해설

한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친환경 주택의 설계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고

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충족할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해야 한다.

제19조(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본 고시의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구성요

소 이외의 타 시설물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

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산정 시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다.

【해설】

고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술 외에 타 기술에 의해 1차에너지소요량 저감 또는 에

너지절감률을 상향 달성할 경우에 대해 인정할 수 있으며, 제시된 자료는 이를 객관

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여부의 확인) ① 감리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예정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친환경주택 건설이

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이행여부 확인결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시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

택의 건설기준에 맞추어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

이행여부 확인은 당초 사업계획승인신청시의 설계대로 주택이 건설되었는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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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것으로, 감리자는 친환경 주택 평가대상이었던 세대 모두에 대해 자재의 성

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시험성적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설계도서

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대로 건설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시의 별지 제3호

서식은 대표평면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제21조(지원기준) ① 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

용은 총 에너지절감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8의 기준

2. 친환경주택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별표 9의 기준

② 제1항 외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성능별 지원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할 경

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

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또한,「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5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

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

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은 [별

표6]의 지역별계수를 고려한 평가기준 주택의 1차에너지소요량 대비 친환경주택성능

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계산한 평가대상주택의 1차에너지소요량의 비율을 기준으로 [별

표8]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률별 가산비용을 적용한다.

친환경주택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따라 [별표9]에 해당

하는 가산비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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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원내용의 신청 등) 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각

종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도 허가변경 등을 통하여 각종 정부 지

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지원의 신청은 사업주체가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제7조에 따른 설계조건(규제사무) : 2025.1.1.

2. 별표3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규제사무) : 2025.1.1.

3. 별표7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 절약요소 반영(규제사무)

: 2025.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

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주택 성능수준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

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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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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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매뉴얼 개요

1.1 목적                                                     

본 매뉴얼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 제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

택을 대상으로 고시 기준 만족여부를 평가하도록 제공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ECO2OD)」의 기능과 에너지소요량 평가절차를 기술한

다.

1.2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정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프로그램(ECO2OD)」이라 함은 ISO 13790

등 국제 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해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

에서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또는 1차에너지소요량을 산출하는데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파일을 모두 다운받는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너지절약 친

환경주택의 건설기준(평가프로그램)

② 압축파일을 풀고, 설치파일인 Setup.exe 파일을 실행한다.

③ 다음 순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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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클릭

 

2. 저장위치 선택 후, 다음 클릭

3. 다음 클릭

 

4. 설치완료 후, 닫기 클릭

④ 저장위치 혹은 시작메뉴에 생성된 ECO2OD.exe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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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첫 화면은 다음과 같으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선택한다. 참고
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는 하단 네모 안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중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 프로그램의 초기화면구성은 크게 6개 부분의 선택창으로 구분된다.
① 메뉴 : 프로젝트 관리

② 입력 : 일반사항, 건축부분, 설비부분, 신재생부분, 의무사항 정보 입력

③ 계산 : 에너지소요량 계산

④ 출력 : 에너지요구량,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결과그래프 및 소요량 평

가서 출력

⑤ 창 : 작업창의 가로바둑판, 세로바둑판, 계단식 정렬 배치 및 모두 닫기, 모두 열기

⑥ 정보 : 버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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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선택창을 구성하는 메뉴와 기능을 다음과 같다.
① 메뉴

신규(신규파일 생성) : 신규 프로젝트 실행

열기(기존파일 열기) : 기존 프로젝트 실행

저장(현재파일 저장) : 프로젝트 저장

새 파일(새 이름으로 저장) :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② 입력

일반사항(F5) : 건물 관련 정보 입력 및 표준기상데이터 적용을 위한 지역 선택

건축부문(F6) : 세대정보, 구조체정보 입력 및 평균열관류율, 창면적비 자동 계산

설비부문(F7) : 냉난방기기, 공조기기, 조명기기 관련 정보 입력

신재생부문(F8)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열병합발전 관련 설비정보 입력

의무사항(F9) :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기록

③ 계산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 계산 및 결과그래프 자동 출력

④ 출력

결과그래프 : 월별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그래프 및 연간 에너지 요구량 및

소요량 분포, 그리고 신재생·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의

에너지 요구량·소요량·1차에너지소요량의 수치적 결과 출력

※ 유의사항 : 입력정보 변경 시, [계산-에너지소요량] 과정을 거쳐야 변경정보가

결과에 반영

⑤ 창

가로바둑판 : 일반사항을 제외한 입력창을 상단에서 하단으로 배열

세로바둑판 : 일반사항을 제외한 입력창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배열

계단식정렬 : 열려진 입력창을 계단식으로 배열

모두 닫기 : 열려진 입력창을 모두 닫기

모두 열기 : 일반사항과 건축·기계·신재생부문 입력창을 열기

⑥ 정보

버전 체크 : 설치된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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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성능평가 프로그램 입력 및 평가

2.1 일반 사항                                                   

입력 요소

▢ 건축주, 설계사 기본 정보
▢ 지역 정보 (17개 시·도 및 세부지역)
▢ 공공, 민간 건축물 구분

화면 구성 및 설명

① 프로젝트 기본 정보 확인을 위해 건축주, 건축설계사, 기계설계사, 전기설계사 주

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 검토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주택 에너

지 절약성능 계획서 상의 ‘가. 건축주 및 설계자’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② 대상 건축물의 위치에 대한 17개 시·도 및 세부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지역

의 대표 표준기상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결된다.

※ 검토 : 건축 개요 등 설계도서 상에서 대지 위치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③ 대상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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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부문                                                   

입력 요소

▢ 세대수, 단위세대 전용면적
▢ 층고 및 천장고
▢ 형별성능관계내역
▢ 외피 면적, 방위, 차양 정보

화면 구성 및 설명

① 건축 개요의 타입별 세대수 및 단위세대 전용면적을 입력한다.

※ 검토 : 건축개요 및 평면도로부터 입력정보를 확인한다.

② 외피전개도 및 평균열관류율 계산서를 참고하여 대상 건축물을 구성하는 외피에

대한 설명과 종류(형별성능관계내역), 방위, 그리고 방위별 면적을 입력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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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열관류율, 흡수율 정보는 형별성능관계내역 설정을 통해 자동 입력된다. 창호

의 경우, 수평, 수직 차양장치의 차양각을 입력하여 일사조절 성능이 반영될 수 있

다.

※ 검토 : ‘설명’을 포함한 입력정보가 외피전개도 및 평균열관류율 계산서 등의 내

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수평/수직 차양각1)은 관련 근거도서가 제출된 경우 평

가가 가능하며, 제출된 도서를 기초로 수치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층수, 층고와 천장고를 입력한다.

※ 검토 : 입·단면도를 통해 기준층 층고/천장고 입력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층이 없

는 경우 각 층의 평균값을 입력하였는지 확인한다.

④ 대상 건축물에 적용된 모든 외피의 형별성능내역을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입력하

며, 이 과정을 통해 형별 열전도율, 일사에너지투과율이 결정된다.

1) 창의 중심선에서 차양 끝점까지 이은 각(α,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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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별성능관계내역 화면 구성 및 설명

① 외피 종류 : 형별성능관계내역 도면의 모든 외피를 입력한다.

※ 검토 : 외피번호(W1 등)를 포함한 입력정보가 형별성능관계내역 도면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외피 유형 : 외피 특성에 따라 외벽(외기 직접, 간접), 지붕(외기 직접, 간접), 바닥

(외기 직접, 간접), 창 및 문(외기 직접, 간접)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 검토 : 형별성능관계내역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유형이 선택되었는지 확인

하고, 특히 외기 직접/간접 유형이 적절하게 선택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구조체(외벽, 지붕, 바닥)의 세부구성 : 해당 구조체의 세부구성에 맞게 구성재료

의 종류2) 및 두께를 입력한다. 프로그램에서 해당 재료의 물성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KOLAS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재료의 열전도율을 직접 입력한다. 입력된 정

보로부터 벽체 열전도율이 자동 산출된다.

※ 검토 : 형별성능관계내역 도면의 구조체 열전도율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산출

된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④ 구조체(창 및 문)의 사양 : 창 및 문의 열관류율, 일사에너지투과율, 창호의 세부

설명 등을 직접 입력한다. 창 및 문의 열관류율, 일사에너지투과율에 대한 별도의

공인시험성적 결과를 입력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단, 공인된 시험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4]와 [서식1]-[표5]’에 제시된 기준값을 활용할 수

있다.

※ 검토 : 입력값이 형별성능관계내역 도면의 물성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⑤ 기타 항목 : 자동 산출된 열관류율 결과는 해당 지역의 법적단열기준과 비교가능

하며,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수치상으로 법적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열관류율 항목

에 붉은색으로 ‘부적합’ 경고가 표시된다. 또한, 구조체 종류에 따라 바닥난방, 열교

방지구조(외단열, 내단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의 경우는

‘바닥난방여부’ 란에 체크한다. 구조체를 기준으로 외기에 면한 부위에 단열재(해당

부위의 단열재만으로 단열기준을 만족하는 경우)가 설치된 경우, ‘열교방지구조’ 란

에 체크한다.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료의 물성치 선택 가능. 단, 시험성적서

값을 활용할 경우, 재료의 물성치를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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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열관류율이 부적합인 경우, 법적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 관련 서류를 확인

하고 모든 구조체가 법적 단열기준에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2.3 기계설비부문                                                

입력 요소

▢ 난방/급탕열원기기 종류, 용량, 대수, 효율, 사용연료, 반송설비 동력 등
▢ 냉방열원기기 종류, 용량, 효율, 사용연료, 냉각탑 사양, 반송설비 동력 등
▢ 공조기기 방식, 대수, 냉난방 급기설정온도, 팬 사양, 냉난방 열회수율 등
▢ 조명기기 종류, 전력, 대수 등
▢ 실내 단말기 용량, 대수, 팬동력 등

화면 구성 및 설명

▢ 기계설비 파트는 난방기기, 냉방기기, 공조기기, 조명기기, 실내단말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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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기기에는 모든 난방/급탕용 열원기기(난방, 급탕 계통 펌프 포함)의 설계 정
보를 입력한다.

▢ 냉방기기에는 모든 냉방용 열원기기(냉수, 냉각수 펌프 포함)의 설계 정보를 입력한다.
▢ 공조기기에는 모든 환기(일반 급배기팬 포함), 공조용 기기의 설계 정보를 입력한다.
▢ 조명기기에는 모든 조명기기의 설계 정보를 입력한다.
▢ 실내단말기에는 각종 실내 공급장치(팬코일 유닛, 컨벡터, 에어컨 실내기 등)의
설계 정보를 입력한다.

Part 01. 난방기기

① 기기명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난방 또는 급탕을 목적으로 하는 난방/급탕열원

기기의 명칭 및 장비번호를 입력한다. 이때 동파방지용 설비 등, 난방 이외의 특수

용도의 열원기기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에서 제외되는 실에 설치된

난방기기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동일한 방식의 열원기기라도 제품 사양

이 다른 경우, 기기를 별도로 입력한다.

※ 검토 : 장비일람표 상의 난방 또는 급탕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열원기기가 동일

한 명칭으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사용용도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기기의 용도에 따라 난방용, 급탕용, 난방/급

탕겸용을 구분하여 선택한다. 정확한 용도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공조배관계통도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한다.

※ 검토 : 장비일람표 및 관련 도면을 통해 분석된 기기용도와 입력값이 일치하는

지 확인한다.

③ 난방방식 : 장비일람표와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기 방식에 따라 보일러, 지역난

방, 전기보일러, 히트펌를 구분하여 선택한다.

보일러
정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열매를 끓이는 방식
예시 온수보일러, 증기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난방시) 등

전기
보일러

정의 전기를 사용하여 열매를 끓이는 방식

예시
전기순간온수기, 전기보일러, 전기바닥패널, 전기방열기. 항온항
습기의 전기코일 등

지역
난방

정의
집단에너지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중온수와 열교환하여 급탕 또
는 난방을 하는 방식

예시 지역난방열교환기(난방, 급탕)

히트펌프
(난방)

정의 저온부(외기,지열)로부터 열을 뺏어 고온부(실내)로 공급하는 방식

예시
전기구동형히트펌프(EHP), 가스구동형히트펌프(GHP), 지열 히
트펌프(GSH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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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재생시스템 연결 : 해당 열원기기가 신재생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신재

생 시스템을 연결시킨다. 지열히트펌프, 열병합발전설비, 태양열시스템과 같이 열

을 생산하는 신재생설비가 독립적으로 건물의 일정 공간을 난방 또는 급탕하는 경

우, 동일한 사양의 열원기기를 난방기기에 모델링하고 신재생설비를 링크시키는 방

식으로 평가되도록 한다. 반대로 지열히트펌프, 열병합발전설비, 태양열시스템이

주열원기기의 보조열원기기로 사용될 경우, 주열원기기에 해당 신재생시스템을 링

크시키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사용연료 : 열원기기의 에너지원에 따라 난방유, 천연가스, 액화가스, 전기, 지역

난방으로 구분된다. 열원기기의 사용연료가 2가지로 명기된 경우에는 주 사용연료

를 입력한다.

※ 검토 : 장비일람표 상의 해당 열원기기의 사용연료가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한다.

⑥ 기기용량 : 장비일람표 상의 해당 열원기기 용량을 확인하여 기기 1대의 용량을

입력한다. 이때 동일 제품의 경우는 1대의 기기용량을 입력하며, 예비(비상)용 열원

기기는 제외한다.(단위 환산 : 860 kcal/h = 1kW)

※ 참고 : 난방열원기기와는 반대로 냉방열원기기의 경우에는 동일 제품의 경우, 기

기용량의 합계를 입력한다.

⑦ 기기대수 : 장비일람표 상의 해당 열원기기(동일 제품)의 대수를 확인하여 입력한

다.

⑧ 효율 : 장비일람표와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해당 열원기기의 정격효율을 입력한

다. 단, 난방방식이 히트펌프인 경우에는 정격 COP를 입력한다. 장비일람표 상에

열원기기의 효율이 없거나, 시험성적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출력/입력으로 열원기

기의 효율을 계산하여 입력한다. 난방방식이 전기보일러, 지역난방인 경우에는 효

율을 100%로 평가한다.

※ 참고 : 효율 = 출력(난방용량) / 입력(가스발열량*소비량)

⑨ 펌프동력 : 해당 난방열원기기에 연결된 순환펌프(온수순환펌프, 급탕순환펌프,

급탕대류펌프 등) 동력의 합계를 입력한다. 단, 예비(비상)용 펌프는 제외한다.

※ 검토 : 해당 열원기기에 연결된 모든 순환펌프 동력의 합계가 입력되었는지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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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냉방기기

① 기기명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냉방열원기기의 명칭 및 장비번호를 기입한다.

냉동장고의 냉동설비 등, 냉방 이외의 특수 용도의 열원기기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

도록 하며, 평가에서 제외되는 실에 설치된 냉방기기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

다. 동일한 방식의 열원기기라도 제품 사양이 다른 경우, 기기를 별도로 입력한다.

※ 검토 : 장비일람표 상의 냉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열원기기가 동일한 명칭으

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냉방방식 : 장비일람표와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기의 냉방방식에 따라 압축식, 흡

수식, 압축식(LNG), 지역냉방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압축식
정의 기계적(압축기) 방법(전기 구동)으로 냉동사이클을 돌리는 방식

예시
패키지에어컨, 항온항습기, 전기구동형 히트펌프(EHP), 지열 히
트펌프(GSHP) 등

흡수식
정의 화학적 방법으로 냉동사이클을 돌리는 방식

예시
흡수식냉동기(1중 효용, 2중 효용, 중온수, 가스직화식), 흡수식
냉온수기 등

압축식
(LNG)

정의 기계적(압축기) 방법(가스 구동)으로 냉동사이클을 돌리는 방식
예시 가스구동형 히트펌프(GHP)

지역냉방
정의

집단에너지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냉수와 열교환하여 냉방을 하
는 방식

예시 지역냉방열교환기

③ 기기대수 : 장비일람표 상의 해당 열원기기의 대수를 입력한다.

④ 기기용량 : 장비일람표 상의 해당 열원기기 용량을 확인하여 기기의 용량 합계를

입력한다. 동일 제품의 경우 또한 기기용량의 합계를 입력하며, 예비(비상)용 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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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는 제외한다.(단위 환산 : 1 USRT = 3,024 kcal/h)

※ 참고 : 냉방열원기기와는 반대로 난방열원기기의 경우에는 동일 제품의 경우, 1

대의 기기용량을 입력한다.

⑤ 열성능비 : 장비일람표와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해당 열원기기의 정격 COP를

입력한다. 장비일람표 상에 열원기기의 COP가 없거나, 시험성적서가 미제출된 경

우에는 출력/입력으로 열원기기의 COP를 계산하여 입력한다. COP는 정격소비전

력을 기준한다.

⑥ 냉동기 종류 : 냉동기 종류에 따라 수냉식, 공랭식, 히트펌프로 구분된다. 단, 냉방

방식이 지역냉방인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냉동기 응축기가 물로 냉각될 경우

(냉각탑 설비가 있는 경우)는 수냉식, 실외기와 같이 공기중에서 냉각될 경우는 공

냉식이며, 히트펌프방식일 경우는 히트펌프로 선택한다.

⑦ 신재생시스템 연결 : 해당 열원기기가 신재생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신재

생 시스템을 연결시킨다. 지열히트펌프, 열병합발전설비와 같이 열을 생산하는 신

재생설비가 독립적으로 건물의 일정 공간을 냉방하는 경우, 동일한 사양의 열원기

기를 냉방기기에 모델링하고 신재생설비를 링크시키는 방식으로 평가되도록 한다.

반대로 지열히트펌프, 열병합발전설비가 주열원기기의 보조열원기기로 사용될 경

우, 주열원기기에 해당 신재생시스템을 링크시키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⑧ 사용연료 : 열원기기의 에너지원에 따라 난방유, 천연가스, 액화가스, 지역난방,

지역냉방, 전기로 구분하여 선택하며, 흡수식의 경우 직화식(화석연료중에 선택),

지역난방의 경우 지역난방을 선택한다. 열원기기의 사용연료가 2가지로 명기된 경

우에는 주 사용연료를 입력한다.

※ 검토 : 장비일람표 상의 해당 열원기기의 사용연료가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한다.

⑨ 냉수펌프 동력 : 해당 냉방열원기기에 연결된 냉수 순환펌프 동력의 합계를 입력

한다. 단, 예비(비상)용 펌프는 제외한다.

※ 검토 : 해당 열원기기에 연결된 모든 냉수 순환펌프 동력의 합계가 입력되었는

지 확인한다.

⑩ 냉각탑 종류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해당 열원기기에 연결된 냉각탑 종류를 확

인하고, 냉각탑 방식에 따라 증발식(개방형), 증발식(밀폐형), 건식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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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냉각수펌프 동력 : 해당 냉방기기에 연결된 냉각수 순환펌프 동력의 합계를 입력

한다. 단, 예비(비상)용 펌프는 제외한다.

※ 검토 : 해당 열원기기에 연결된 모든 냉각수 순환펌프 동력의 합계가 입력되었

는지 확인한다.

Part 03. 공조기기

① 기기명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공조기기의 명칭 및 장비번호를 기입한다. 동일

한 방식의 공조기기라도 제품 사양이 다른 경우, 기기를 별도로 입력하며, 평가에서

제외되는 실에 설치된 공조기기가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 검토 : ‘설명’란의 기기명과 장비일람표 상의 장비 명칭 및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공조방식 : 장비일람표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용도 및 공조방식에 따라 환기용,

공조용(정풍량, 변풍량)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환기용
정의 환기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비

예시
급배기팬, 화장실 배기팬, 주방/식당 배기팬, 전열교환환기장
치, 외기조화기 등

정풍량 정의 변풍량 방식을 제외한 모든 공기조화기를 정풍량으로 선택

변풍량 정의
인버터가 적용된 공기조화기가 해당되며, 공기조화기의 덕트
말단에 VAV 유닛 또는 CAV 유닛이 설치된 경우에만 선택

※ 검토 : 변풍량 선택시 덕트 도면과 자동제어도면을 확인하여 VAV 유닛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③ 기기대수 : 장비일람표 상의 해당 공조기기(동일 제품)의 대수를 확인하여 입력한

다. 단, 예비(비상)용 공조기기는 제외한다.

④ 냉난방 급기온도 : 공조방식이 정풍량 또는 변풍량일 때만 입력하며, 환기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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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입력하지 않는다. 입력값은 장비일람표의 난방/냉방급기온도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가열/냉각 코일 통과 후의 건구온도를 의미한다.

⑤ 급배기팬 사양 : 장비일람표 및 시험성적서 상의 공기조화기 및 환기장치의 급배

기팬의 풍량(CHM), 정압(Pa), 동력(kW) 정보를 확인하여 입력한다. 일반 배기팬

또는 급기팬의 경우, 각각 해당하는 급/배기팬의 사양만을 입력한다. 전열교환환기

장치의 급배기팬 동력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비전력의 1/2을 급배기팬에

각각 입력한다.(정압단위 환산 : 1 ㎜aq = 9.8 Pa)

⑥ 열회수율 : 열교환환기장치 또는 공기조화기에 열교환기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

며, 전열교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유효전열교환효율을, 현열교환기가 설치된 경우

에는 온도교환효율을 입력한다. 이때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해당 기기의 최대 풍

량을 기준으로 난방열회수률과 냉방열회수률을 구분하여 입력한다.(입력 예 : 60%

의 경우, 0.6로 입력)

Part 04. 조명기기

① 기기명 : 조명기구일람표 및 조명밀도계산서를 참고하여 조명기기의 명칭 및 조

명 기호를 입력한다. 동일한 조명기기라도 조명전력이 다른 경우, 기기를 별도로 입

력하며, 평가에서 제외되는 실에 설치된 조명기기가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 검토 : ‘설명’란의 기기명과 조명기구일람표 상의 조명기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

며, 조명밀도가 바르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조명기기 종류 : 조명기구일람표 및 조명밀도계산서를 참고하여 조명기기 종류에

따라 형광등, LED등, 기타고효율등, 일반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형광등 및

LED등에 포함되지 않는 고효율제품을 기타고효율등으로 선택하고 그 외의 조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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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일반등으로 선택한다.

③ 조명전력 : 조명기구일람표 및 조명밀도계산서를 참고하여 각 조명기기별 조명전

력을 입력한다.

④ 기기대수 : 조명기구일람표, 조명밀도계산서, 전등설비평면도를 참고하여 해당 건

물에 설치된 조명기기 개수를 확인하여 입력하며, 동일 기기의 경우, 해당 기기의

대수를 입력한다.

Part 05. 실내단말기① 기기명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실내단말기3)의 명칭 및 장

비번호를 기입한다. 동파방지용 설비 등, 난방 이외의 특수 용도의 실내단말기가 평

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냉방 전용 실내단말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방

식의 실내단말기라도 제품 사양이 다른 경우, 기기를 별도로 입력한다.

※ 검토 : ‘설명’란의 기기명과 장비일람표 상의 장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기기용량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실내단말기 1대의 난방용량을 입력하며, 냉난

방 겸용 실내단말기의 경우에도 난방용량만을 입력한다. 동일 제품의 경우, 1대의

기기용량만을 입력한다.

③ 팬동력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해당 실내단말기에 설치된 팬의 총 동력(전동기

동력)을 입력하며, 팬이 없는 실내단말기(바닥난방, 방열기 등)는 입력하지 않는다.

④ 기기대수 : 장비일람표. 공조배관계통도, 평면도 등을 참고하여 해당 실내단말기

3) 실내단말기는 일반적으로 열원기기로부터 생산된 열매를 공급받아 실내의 공기

와 열교환하여 냉난방하는 장치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EHP/GHP 실내기, 팬코일유

니트, 컨벡터, 방열기, 바닥난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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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품)의 대수를 확인 후, 입력한다. 단, 예비(비상)용 실내단말기는 제외한다.

2.4 신재생설비부문                                             

입력 요소

▢ 태양광 발전 시스템 용량, 모듈 면적, 방위, 종류, 효율 등
▢ 태양열 시스템 집열기 유형, 면적, 방위, 솔라펌프 동력, 축열탱크 사양 등
▢ 지열 시스템 용량, 사용연료, 효율(용량가중평균효율), 반송설비 동력 등
▢ 열병합발전 시스템 용도, 열생산능력, 효율(용량가중평균효율) 등

화면 구성 및 설명

▢ 신재생설비 파트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열병합발전 설비로 구분된다.
▢ 태양광 시스템에는 건물에 적용된 모든 태양광 시스템의 설계 정보를 입력한다.
(단독 평가 가능)

▢ 태양열 시스템에는 건물에 적용된 모든 태양열 시스템의 설계 정보를 입력한다.
(단, 태양열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경우, 난방기기 파트에 동일한 사양의 장

비(Dummy)를 모델링하여 링크시켜야 한다.)

▢ 지열 시스템에는 건물에 적용된 모든 지열 시스템(지열원순환펌프 포함)의 설계
정보를 입력한다. (단, 독립적으로 사용될 경우, 난방기기 파트에 동일한 사양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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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Dummy)를 모델링하여 링크시켜야 한다.)

▢ 열병합발전 시스템에는 건물에 적용된 모든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설계 정보를 입
력한다. (단,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열공급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경우, 난방기기 파

트에 동일한 사양의 장비(Dummy)를 모델링하여 링크시켜야 한다.)

Part 01. 태양광

① 설명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를 통해 태양광 발전 전력의 사용처를 확인함으로

써 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태양광 시스템의 명

칭 및 기기번호를 입력한다. 동일한 모듈이라도 방위, 기울기, 타입이 다르면 별도

로 입력한다.

※ 검토 : ‘설명’란의 기기명이 모든 태양광시스템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

한다.

② 용량 : 태양광 시스템 설치 평면도를 참고하여 해당 시스템의 설치용량을 확인 후

입력한다.

③ 모듈 면적 : 설치 평면도를 통해 모듈 개수를 확인하고 모듈 상세도를 통해 개별

모듈의 면적을 확인한다. 모듈면적에 모듈 개수를 곱함으로써 총 태양광 모듈 면적

을 산출하여 입력한다. 이때, 프레임을 제외한 순수 모듈 면적만을 기입한다.

④ 모듈 기울기 : 태양광 시스템 설치 상세도를 참고하여 모듈의 설치 각도에 따라

수평, 수직, 45도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태양광시스템이 곡선으로 설치된 경우, 모듈

단위로 분리하여 각도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 참고 : 0~22.5도는 수평, 67.5~90도는 수직, 이외의 각도는 45도로 간주한다.

⑤ 모듈 방위 : 태양광 시스템 설치 평면도와 설치 상세도를 참고하여 패널의 설치

위치와 방위를 확인한 후, 모듈의 설치 위치에 따라 5방위(동, 남동, 남, 남서, 서)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단, 모듈의 기울기가 수평일 경우, 입력하지 않는다.

⑥ 모듈 종류 : 태양광 모듈 상세도를 참고하여 모듈 종류에 따라 단결정, 다결정, 박

막형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첨부하여 별도의 모

듈 효율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성능치입력’ 항목을 선택하고 시험성적서 값을 입

력한다.

⑦ 모듈 효율 : 앞선 모듈 종류를 ‘성능치입력’으로 선택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참고하여 모듈 효율을 입력하며, 모듈 크기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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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모듈 타입 : 태양광시스템 설치 상세도를 통해 설치 방식을 확인한 후, 아래 표를

참고하여 모듈의 발열 제거 방식에 따라 밀착형, 후면통풍형, 기계환기형으로 구분

하여 입력한다.

밀착형 정의 패널이 구조체 등에 밀착된 형태로 일반적으로 BIPV를 의미

기계환기형 정의
일반 평판형 구조이며, 발열 제거를 위해 패널 후면부에 강

제환기를 위한 별도의 팬이 설치된 경우
후면통풍형 정의 일반 평판형 구조이며, 기계환기형 외의 경우

Part 02. 태양열

① 설명 : 태양열시스템 계통도를 통해 태양열 시스템의 사용처를 확인함으로써 평

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태양열 시스템 명칭 및 기

기번호를 입력한다. 동일한 집열기라도 방위, 사용용도 등이 다르면 별도로 입력한

다.

※ 검토 : ‘설명’란의 기기명이 모든 태양열시스템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

한다.

② 시스템 구분 : 기계설비/태양열시스템 장비일람표를 통해 시스템 용도에 따라 급

탕용, 급탕+난방용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③ 집열기 유형 : 기계설비/태양열시스템 장비일람표를 통해 집열기 유형에 따라 평

판형, 진공관형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첨부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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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모듈 효율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성능치입력’ 항목을 선택하고 시험성적서

값을 입력한다.

④ 집열기 면적 : 장비일람표, 설치 평면도 및 상세도를 통해 개별 집열기 면적과 개

수를 확인하고, 이를 곱함으로써 총 집열기 면적을 산출하여 입력한다. 이때, 프레

임을 제외한 순수 집열기 면적만을 기입한다.

⑤ 집열기 방위 : 태양광 시스템 설치 평면도 및 상세도를 참고하여 집열기의 설치

위치와 방위를 확인한 후, 집열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5방위(동, 남동, 남, 남서, 서)

및 수평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단, 집열기의 기울기가 0~22.5도일 경우는 수평으

로 입력한다.

⑥ 집열 효율 : 앞선 집열기 유형을 ‘성능치입력’으로 선택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설

비 인증서를 참고하여 집열기 효율을 입력하며, 모듈 크기를 재확인한다.

⑦ 솔라펌프 동력 : 태양열 시스템 내부 펌프로서, 기계설비/태양열시스템 장비일람

표를 참고하여 태양열 시스템에 적용된 모든 순환펌프 소비전력의 합계를 입력한

다.

⑧ 축열탱크 체적 : 기계설비/태양열시스템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난방 또는 급탕

축열탱크의 체적 합계를 각각 입력한다.

⑨ 축열탱크 설치장소 : 기계설비/태양열시스템 장비일람표 상의 축열탱크 설치위치

를 확인하고 설치위치의 공조상태에 따라 난방, 비난방, 외부공간으로 구분하여 선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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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기기 연결 : 일반적으로 태양열 시스템의 경우는 독립적인 열원으로 활용되

지 않는다. 즉, 태양열 시스템은 주 열원기기의 보조열원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태양열 시스템 계통도 검토를 통해 주 열원을 확인한 후, 해당 열원기기에 태양열

시스템이 링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Part 03. 지열

① 기기명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지열히트펌프의 명칭 및 장비번호를 기입한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실에 설치된 지열시스템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동일

한 방식의 기기라도 제품 사양이 다른 경우, 기기를 별도로 입력한다. (단, 제품 사

양이 다른 경우라도 지중열 순환펌프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하나로 입력해야하며,

용량은 합산하고 효율은 용량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 검토 : ‘설명’란의 기기명이 장비일람표 상의 장비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가동연료 : 장비일람표 상에 표기된 지열 시스템의 사용연료를 확인하고 에너지

원에 따라 난방유, 천연가스, 액화가스, 전기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사용연료가 2가

지로 명기된 경우에는 주 사용연료를 입력한다.

③ 냉난방구분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기기용도를 확인하고 사용 용도에 따라 난

방용, 급탕용, 난방급탕용, 냉방용, 냉난방용으로 구분하여 선택한다. 장비일람표에

서 정확한 용도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공조배관 또는 급탕배관 계통도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한다.

④ 기기용량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용량 합계를 입력한

다. 지열히트펌프의 난방 및 냉방 용량이 상이할 경우, 평균용량을 입력한다. 이때

예비(비상)용 열원기기는 제외한다. 지열 수축열 시스템의 경우 수축열조 용량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지열 히트펌프 용량만을 평가한다.

⑤ 열성능비 : 장비일람표 및 시험성적서를 통해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COP를 확

인하고 COP 정보가 없다면 출력(냉난방용량)/입력(전력소비량)정보로부터 열원기

기의 정격 COP를 계산하여 입력한다.

⑥ 지중순환펌프동력 : 장비일람표 및 계통도를 통해 지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지

중열 순환펌프 동력의 합계를 입력한다. 단, 예비(비상)용 펌프는 제외한다.

※ 난방/냉방기기 연결 : 일반적으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은 독립 열원으로 사용

되기 때문에 난방 및 냉방기기에 동일한 사양의 시스템(Dummy)을 모델링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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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히트펌프 시스템을 링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지열 히트펌프 시

스템에 연결된 냉온수순환펌프는 난방 및 냉방기기에서 입력되어야 한다.

Part 04. 열병합발전

① 기기명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명칭 및 장비번호를 기입

한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실에 설치된 열병합발전설비(열 부문)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동일한 방식의 기기라도 제품 사양이 다른 경우, 기기를 별도로 입력

한다.

※ 검토 : ‘설명’란의 기기명이 장비일람표 상의 장비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냉난방구분 : 장비일람표를 및 공조/급탕 배관 계통도를 통해 사용 용도를 확인하

고 용도에 따라 난방용, 급탕용, 난방급탕용, 냉방용, 냉난방용으로 구분하여 선택한

다.

③ 열생산능력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열생산능력을 합산한

값을 입력한다.

④ 열생산효율 : 장비일람표 및 시험성적서를 통해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열생산효율

을 확인 후, 입력한다.

⑤ 발전효율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를 통해 열병합 발전 전력의 사용처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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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장비일람표 및 시험성

적서를 통해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발전효율을 확인 후, 입력한다.

⑥ 열병합신재생 여부 : 열병합발전설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인지 확인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열병합발전 시스템 중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인 경우에 체크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난방/냉방기기 연결 : 일반적으로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는 독립적인 열원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즉, 열병합발전설비는 주 열원기기의 보조열원으로 많이 사용되

기 때문에 공조/급탕배관 계통도 검토를 통해 주 열원을 확인한 후, 해당 열원기기

에 열병합발전설비가 링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열병합발전설비가 독립

열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지열히트펌프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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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무사항                                                

입력 요소

▢ 건축부문, 기계부문, 전기부문 설계기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및 관련 설명

화면 구성 및 설명

① 건축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 : 평면도, 형별성능관계내역, 부위별 단열 상세도, 창호일람표 및 관

련 시험성적서를 통해 구조체의 외기 직간접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절약형 친

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단열기준 적합여부를 확

인한다.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 형별성능관계내역, 단면도를 참고하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1호나목에 의거하여 단열재가 설치되었는

지 확인한다.

· 방습층 설치 : 형별성능관계내역, 단면도를 참고하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의거하여 방습층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기계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난방부하계산서 상의 건물지역과 건물용도를 참고하여 온

습도 설정치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2호가목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 난방부하계산서, 장비일람표, 보온시방서를 통해 펌프 및

보온재 등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2호나목에 만

족한 사양을 갖는지 확인한다.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 환경표지인증서 여부 또는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1 7장

검증방법에 준한 서류를 확인하여 인증기준에 만족한 제품의 적용여부를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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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전동기 : 장비일람표를 참고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라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인지 확인한다. 단, 0.7 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 펌프 : 장비일람표를 통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 효율이 KS규격보다 1.12배 이상 높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 절수형설비 설치 : 위생기구일람표를 통해 청소용, 세탁용을 제외한 수전류가 「수

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임을 확

인한다.

· 실별 온도조절장치 : 난방배관평면도를 통해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유무를 확

인한다.

③ 전기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 : 수변전설비단선결선도를 참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

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의하는 ‘고효율변압기’임을 확인하며, ‘표준소비효율’

이 기재된 경우 운용규정을 참고하여 적합여부를 파악한다.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장비일람표, 분전반결선도, 동력반결선도를 참고하여 전

동기별역률개선용콘덴서 적정 용량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단,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한다. 전압강하계산서와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 전

압강하 허용치에 다른 전선의 허용 단면적의 산출]을 참고하여 내선규정 만족여부

를 확인한다.

· 조명설치 설치 :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조명기

구상세도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유도등 및 주자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

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전등설비평면도를

통해 세대 내의 현관에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센서등 설치유무를 확인한다. 마찬가

지로 전등설비평면도를 통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일괄소등

스위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또는 안

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어야 한다. 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건축개요 및 공용부 전등설비평면도를 통해 공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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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의 센서등 설치상태를 확인한다.

2.6 평가 결과                                                  

출력 요소

▢ 결과 그래프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요구량 및 소요량 등)
▢ 소요량 평가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 적용 시스템 요약, 부문별 에너지
요구량 및 소요량 평가 결과)

화면 구성 및 설명

▢ 모든 부문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고 에너지소요량 계산을 실시하면 최종적으로 결
과그래프 및 소요량평가서가 출력된다.

▢ 결과 그래프에서는 월별 냉난방 요구량 및 부문별(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정보가 제공되며,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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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가 작성된다.

▢ 소요량 평가서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 분야별 기본 정보(평균 열관류
율, 냉난방면적, 열원설비 용량, 효율, 반송설비동력, 조명기기 종류, 조명밀도, 신재

생설비 적용 현황 등) 및 최종 산출된 부문별 에너지 요구량 및 소요량이 일정 양식

에 자동적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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